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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21세기 지식정보화와 무한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세계 시장에서의 국가 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기 위한 인적자원 개발

은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요소이다. 이에 정부는 인적자원

의 질이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인적자

원개발을 효과적으로 선도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자격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자 하고 있다.

또한 그 동안의 국가자격 중심의 자격제도 운영에서 민간의 참여를 확대

함으로써 기술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현장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자

격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자격기본법」(법률 제5314호)을 제정하여 민간

자격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민간자격 활성화를 통해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이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

지하면서 급격히 변모하는 직업 세계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민간자격제도를 통해 그간 국가자격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자격제도 전

반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직업자격의 최종 소비자인

산업계의 참여를 확대하여 자격제도의 현장성을 강화함은 물론 민간자격관

리자 및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과정을 제공하는 기관의 활성화를 통해

국가 전반의 직업교육훈련 산업을 육성하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자격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 실행되어야만 한다. 공인민간자격제도는 이런 방안

중의 하나로써,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

하는 민간자격 중에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 민간자격을 한국직업능

력개발원의 조사 연구과정을 거쳐 국가가 공인해 주는 제도이다.

현재 2000년도에 첫 시행된 공인민간자격제도의 정착과 질 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터해 공인민간자격의 현

황을 제시하였고, 사후관리 미실시에 따른 현안 사항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인민간자격

관리자와 소관부처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인민간자격 사후관리 현황 및 의견

을 조사하였고, 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후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무쪼록 이 연구 결과가 공인민간자격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되어 공인민간자격제도의 공신력과 효율성을 증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

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은 공인민간자격 관리자

및 소관 부처 관계관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

실히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과 세심한 자료 정리 및 보고서 작성에 힘쓴 권

윤숙 연구 조원에게 그간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는 바이다.

2002년 10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 장 강 무 섭



【연구 요약】

1. 연구의 개요

본 연구는 공인 민간자격의 사후관리 현황 및 실태를 분석하고, 또 사후관

리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공인 민간자격 관리자와 소관 부처의 담당

자가 활용할 수 있는 공인 민간자격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격제도 관련 정책자료, 공인 민간자격의

운영실태 현황 정리 자료, 민간자격 제도 및 민간자격의 활성화와 관련된 선

행연구를 분석하였고, 추가적으로 민간자격관리자와 소관 부처 담당자를 대

상으로 사후관리 현황 및 의견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내용 및 방향을

설정하고, 사후관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공인민간자격관리자가 참여하는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2.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현황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는 민간자격에 대해 소정의 평가 절차를 거쳐 국

가·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우수한 경우 국가가 공인 해주는 제도로, 국가공인

을 신청한 민간자격에 대한 조사·연구 업무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담당

하여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민간자격 국가 공인의 기준은 ① 자격제도 운영의 기본방향에 적합한 민

간자격 관리 운영 능력, ②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시행된 것으로 3회 이상

자격검정실적, ③ 민간자격 국가공인신청자가 자격검정에 상당한 체계를 갖

추고 관리·운영하는 경우, ④ 관련 국가자격이 있는 경우 당해 민간자격의

검정기준·검정 과목·응시자격 등 검정수준이 국가자격의 경우와 동일하거

나 상당한 자격 등이다. 이 가운데 12개 기관의 28개 종목이 첫 국가공인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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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자격으로 지정되었다.

이 제도를 처음 시행한 2000년의 민간자격 국가공인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108개 기관 및 개인이 217개 종목에 대하여 신청을 하였다.

2001년의 경우에는 우선 공인 신청 기관수는 69개로 2000년의 108개 기관

대비 63.9%로 감소하였고, 신청 종목 수는 114개로 2000년의 217개 종목 대

비 52.5%로 나타났다. 이중 7개 기관의 7개 종목이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지정되었다.

이상 제 1차, 제 2차 민간자격 국가공인 결과 현재 총 19개 기관의 35개

종목이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지정되었다.

3. 사후관리 미실시에 따른 문제점 및 사후관리 필요성

자격기본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해, 노동부는 노동부 소관의 국가공인 민간

자격 중 2000년에 공인 신청한 종목에 대한 지도점검을 2002년 1월 21일부

터 2월 2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인민간자격의 관

리·운영 면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첫째, 자체 관리·운영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둘째, 국가공인이후 공인신청당시의 내용과 다른 방

법으로 자격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었다. 셋째, 문제출제와 채점관리가 부실

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다. 넷째, 전국적인 규모로 운영되는 경우 지방의

지부 운영이 미숙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자격증 발급과 관련하여 자격

증 제작 시 필름 취급이 소홀하였고, 본부와 지부와의 자격증 수불이 불명확

하거나 자격증의 재발급 숫자가 본부와 지부간에 불일치한 경우도 지적되었

다.

이상에서 사후관리를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된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사후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

할 수 있었다. 김현수 등(2001)은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다음의 3가지로 제시

하였다: ① 공인 민간자격의 질적인 수준 제고, ②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자

격의 관리·운영 체계 구축, ③ 공인민간자격 간의 균형적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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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의 공적자격제도

일본의 자격은 관리 주체에 따라 크게 국가자격, 민간자격, 공적자격으로

구분된다. 이중 공적자격은 민간부문이 운영의 주체가 되지만 국가가 그 타

당성과 가치를 심사하고 인정해 주는 자격제도로서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의

중간 형태의 자격이라고 할 수 있다. 공적자격제도는 크게 기능심사인정제도

와 사내검정인정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기능심사인정제도는 공익법인과 그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

(공익법인)가 실시하는 기능심사 중, 기능진흥상 장려할 만한 것을 기능심사

인정규정(1973년 노동성고시 제 54호)에 근거하여 노동대신이 인정하는 제도

로 1973년에 창설되었다. 인정의 대상이 되는 기능심사는 노동자의 직업능력

의 향상을 꾀할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사내검정인정제도는 사내검정 중 기술혁신에 따른 변화가 현저한 첨단 기

능, 사내의 직업공정상 특수한 기능, 컨베이어 시스템 작업 조립작업의 기

능등에서 기업의 특수성이 가미되어, 국가검정인 기능검정으로 전국에서 동

시에 실시하기 어려운 것 중, 기술진흥상 장려할 만한 것을 사내검정인정규

정(1984년 노동성고시 제 88호, 말미의 [참고]참조)에 근거하여, 후생노동대신

이 인정하는 제도로 1984년에 창설되었다.

이들 공적자격에 대한 사후관리는 정기보고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5. 국가공인 민간자격 사후관리 방안

가) 사후관리 방법

현재 민간자격의 공인 유효기간이 2∼5년인 관계로 민간자격 관리자들은

갱신심사로 사후관리 심사를 대체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반면에 소관부

처 담당자들은 매년 정기적인 사후관리 심사를 실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

다. 이와 관련하여 사후관리의 취지가 공인 민간자격의 질 관리이므로 정기

적인 사후관리 심사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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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관리 심사는 정기적으로 시행하되, 별도의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도

사후관리 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 제도적인 지원

첫 번째, 사후관리의 일원화를 구축한다. 자격제도 및 기관평가에 대한 전

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기관에서 사후관리를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전문성과 사후관리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바람직하다.

두 번째, 실질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인민간자격 소

관 부처의 자격제도 운영 담당인력의 확보와 자격관련 연수과정의 이수가

필요하다. 특히 신규 담당자에게는 자격관련 연수과정을 이수하도록 할 필요

가 있다.

세 번째, 공인자격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자격기본법이나 시행령 및 시행

규칙 등의 조속한 보완 및 제정이 필요하고, 특히 위반사항별 세부 행정처분

(공인취소 및 제재규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다) 사후관리를 위한 협력체제 구축 방안

공인민간자격의 질 관리를 위한 사후관리는 정부 주도적으로 실시하기보

다는 공인민간자격관리자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정부는 이러한 자

체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

서 공인민간자격관리자의 자율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하여 국가공인 민간자

격 관리 기관들의 대표성을 갖는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인민간자격의 소관부처간에 유기적인 의사소통 채널을 마련하여

공인제도 운영 전반의 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라) 자격관리자 능력 개발 지원

민간자격관리자의 공인민간자격 관리·운영 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적인

연수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며, 공인민간자격 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시

점에서 사후관리에 관한 정형화된 매뉴얼의 보급이 시급하다.

마) 공인민간자격 D B구축

공인 민간자격의 DB 구축을 통해 민간자격의 활성화 및 지원을 할 수 있

으며, 실태와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 유사자격의 유무 확인 및 상호정보를

교환할 수 있으며, 고용주들의 자격취득자에 대한 정보로 이용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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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국민 개개인의

적성과 목적에 부합되는 민간자격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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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진입과 학력보다는 능력이 중시되는 사회로 변화되

면서 개인의 직업능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주는 신호기제 가운데 자격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그 동안의 국가자격 중심의 자격제

도 운영에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기술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현장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자격체제의 구축을 위한 민간자격 부문의 역

할이 커지고 있다.

정부에서도 「자격기본법」의 제정을 통하여 민간자격을 활성화하고자 하

고 있으며, 이 일환으로 약 3년 간의 준비를 거쳐 2000년도와 2001년도에 각

각 제1차, 제2차의 민간자격국가공인사업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2002년 9월 1일 현재 19개 기관, 35개 종목이 국가공인 되었다.

이 민간자격 국가공인 사업은 앞으로 계속 수행될 것이며, 그에 따라 더 많

은 종목들이 국가공인될 것이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민간자격 국가공인 사업의 일환으로, 기존의 국가공인

된 민간자격에 대한 지속적인 질 관리를 통하여 자격제도 전반의 공신력 확

보가 필요하다.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19조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인받은 민간자

격의 관리·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자격 관리자의

자격관리·운영에 대하여 확인·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인민간자격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소관 부처의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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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민간자격관리자 및 종목을 대상으로 민간자격 관리·운영에 대

한 주기적 분석을 통하여 민간자격 국가공인 시행의 신뢰성과 업무수행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고 이를 통하여 공인 민간자격의 질 관리를 도모할 필

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공인 민간자격의 전반적인 사후관리 실태를 심층적으로 분석

하고, 공인 민간자격의 사후관리·운영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나.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공인 민간자격의 사후관리 현황 및 실태를 분석하고, 또 사후관

리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공인민간자격 관리자와 소관 부처의 담당자

가 활용할 수 있는 공인민간자격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하위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1) 공인민간자격의 사후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관련 정책 수립

에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2) 공인민간자격의 질 관리에 필요한 사후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2. 연구 방법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연구의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관련 문헌 분석

공인 민간자격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공인 민간자격의 역할과 기능을

제시하기 위하여 자격제도 관련 정책자료, 공인 민간자격의 운영실태 현황

정리 자료, 2000년 및 2001년도의 공인민간자격 서류, 민간자격 제도 및 민

간자격의 활성화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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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견 조사

국가공인 민간자격 사후관리 운영 실태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 및 사후관

리 방안에 관한 의견수렴 등을 목적으로 공인 민간자격 관리자 및 소관 부

처 담당자를 대상으로 의견 조사를 실시하였다. 의견 조사서의 내용은 [부록

1]에 제시하였다.

다. 사례 연구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사후관리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와 유사한 자격제도 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자격제도에 대해 조사하였

다. 전반적인 일본의 민간자격 운영 현황 및 과정을 조사하고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공인 민간자격에 대한 종합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라. 전문가 협의회 개최

연구의 내용 및 방향을 설정하고, 공인 민간자격의 사후관리 방안을 검토

하기 위하여 공인민간자격 관리기관의 담당자가 참여하는 전문가 협의회를

2002. 8. 8(목)에 개최하였다. 협의회를 통하여 공인민간자격 관리자들의 공인

이후의 관리·운영 현황과 사후관리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3. 연구의 범위와 제한점

자격은 넓게 보면 고등교육 단계의 각종 학위와 중등단계이하의 각종 졸

업장도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시행하는 각종 고시나

급별 공무원 채용고사까지도 자격시험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인 민간자격을 연구범위로 하며, 공인

민간자격의 사후관리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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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의 공인 민간자격과 유사한 형태를 갖춘 자격을 대상으로 다른 나라

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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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현황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나라 자격체계의 전반

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민간자격관련 법령,

민간자격 국가공인 제도의 도입과 운영, 그리고 민간자격 국가공인 제도 시

행 결과와 현재 시행 중에 있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사후관리 현황을 검토

하였다.

1. 민간자격 관련 법령

가. 자격기본법 및 자격기본법 시행령

자격기본법은 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자격 수여에 부응하여 자격

을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하여 자격제도의 관리주체를 다양화하는

등 자격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 법은 이를 통하여 자

격제도의 관리 운영을 체계화·효율화하고 자격제도의 공신력을 높여 국민

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며 자격소지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의 제정을 통하여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를 도입할 것이 규정되었다.

이 제도는 국가 이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신설하여 관리·운영하고

있는 민간자격 중 ① 직업교육훈련과정과 연계를 갖고, ② 산업계 수요에 부

응하며, ③ 직업교육훈련과정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제고하고, ④ 평생학습·

능력중심 사회의 정착에 기여하며, ⑤ 자격간의 호환성과 국제적 통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요건(법 제3조)을 갖춘 민간자격을 소정의 조사·연구 절차

를 거쳐 국가가 공인해 주는 제도이다. 즉, 민간자격에 대한 국가의 품질인

증제도 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은 현행 국가자격에 준

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신명훈 외, 1997: 19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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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시행령 제19조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인받은 민간자격

의 관리·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자격 관리자의 자

격관리·운영에 대하여 확인·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인받은

민간자격에 대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사

후관리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자격기본법 제

31조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은 공인받은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당해 민간자격의 운영 등에 관한 자료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 이는 자격제도의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공인민간자격이 체계

적인 질 관리를 통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민간자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기여를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김현수

외, 2001).

나. 국가기술자격법

최근 개정된 국가기술자격법에서는 민간자격 중 기술분야의 자격에 대한

국가공인절차와 공인민간자격 취득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민간자격의 국가공인 과정에서 주무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한국직업능력

개발원장으로부터 민간기술자격의 공인을 위한 협의를 요청 받았을 경우, 당

해 자격의 검정수준이 국가기술자격법의 검정수준에 상당한지의 여부와 검

정관리·운영능력, 검정기준, 검정방법, 응시자격, 시험과목 및 출제기준 등

을 검토하여야 한다(법 제14조 제2항, 영 제34조 제2항). 그러나, 민간자격이

라도 국민의 생명, 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기술분야에 있어서는 국가 이외

의 자가 자격검정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5조).

한편,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자 할 경우에는 당해 기술자격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혜택을 명시(법 제7조 제1항)함으로써 자격간의 호환을 인정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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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는 민간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는 않지만, 민간자격제도를 포함한 자격제도 전반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

하는 기구로서 국무총리 소속의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의 설치(법 제16조,

영 제12조)에 관한 규정이 제시되어 있다. 직업교육정책심의회는 25인 이내

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

치단체에 설치되는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위원장 등 정책당국자뿐만이 아니

라 직업교육훈련계, 산업계, 노동계 대표 각 3인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자격

제도 관련 정책수립 과정에 현장의 요구와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였으며, 관

련 정책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라.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자격을 취득하거나 법령에서 정한 시험(독

학학위시험 등)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그에 상당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법 제7조 제3항 제4호), 학점인정의 대상이 되는 자격은 자격기본법

에 의한 국가자격과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으로 규정하였다(영 제9조

제2항). 아울러 국가기술자격법 외의 법령에 의한 국가자격취득자 및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취득자에 대해서는 국가기술자격별 학점에 상응하는

학점을 인정하되, 그 인정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국교육개

발원장이 하도록 하였다(시행규칙 별표).

마. 공무원임용령

2001년 3월 31일에 개정된 공무원평정규칙 에서는 국가자격 중 소속 장

관이 당해 직급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정한 자격증과 이와 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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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소속장관이 인정한 자격기본법에 의하여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에

대해서는 가점평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규칙 제21조).

바. 고등교육법시행령

1998년 2월 24일 제정된 이 법령에서는 산업대학의 경우 특별전형으로 입

학자를 선발할 때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자격 또는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

간자격을 취득한 자를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영 제39조).

2. 공인민간자격제도의 도입과 운영

가. 우리나라의 자격 체계

우리나라의 자격 체계는 [그림 Ⅱ-1]에 제시된 것처럼, 국가자격과 민간자

격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국가자격은 국가기술자격과 기술외 국가자격으

로, 민간자격은 순수민간자격과 공인민간자격으로 나눌 수 있다.

국가 자격 민간 자격

국가기술자격

-공단 및 상공회

의소 위탁시행

-국가기술자격법

-25개 기술분야

-607 종목 개설

기술외 국가자격

-부처개별법령

-120종목

-국가 혹은 민간

위탁 시행

공인민간자격

-자격기본법

-각 중앙행정부처

에서 관리

순수민간자격

-법적 근거 없음

-약 250여종의 민

간자격 추정

출처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0).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 설명회 . p .3.

[그림 Ⅱ-1] 우리나라의 자격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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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인민간자격의 도입 취지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 는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자격 중에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 민간자격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조사 연구과정을 거쳐 국가가 공인해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도입 취지는 다음과 같다.

민간자격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국민 전반의 직업능력 향상

국가 차원에서 민간자격제도의 활성화 지원

민간자격의 공신력 제고

민간자격간의 질 추구를 위한 경쟁 체제 도입

국가자격과 민간자격간 경쟁 체제 도입을 통한 자격제도 전반의 발전

추구

다. 공인민간자격제도의 운영

앞서 제시한 자격기본법의 제정이 갖는 의의는 자격제도를 활성화하고 공

신력을 높임으로써 산업체가 요구하는 질 높고 다양한 인력을 양성하고, 자

격증에 대한 사회적인 효용가치를 상승시켜 학력 위주의 우리 사회를 능력

과 자격 위주의 사회로 개편하기 위한 새로운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정태화 외, 1998).

자격기본법상의 공인민간자격 제도 운영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공인제도의 운영 방향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의 운영방향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다. 먼저 이

제도를 활성화시켜 국민의 직업능력 향상, 인력 이동의 유연화, 능력사회 구

축, 평생학습사회로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고 둘째,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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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관리자들이 자격제도의 운영 틀을 갖추고 자격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셋째, 자격종목 및 자격관리자의 적정성을 신중히

고려하여 공인민간자격이 국가 및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공익성을 확보하

도록 하는 것이며 넷째,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의 운영 원리를 특성화하여

국가자격과의 연계 및 차별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2) 공인제도의 운영

가) 민간자격 관리자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민간자격관리자가 되어 민간

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으나(법 제15조), 사회 질서에 반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분야 또는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개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민간자격의 신설·관리·운영을 제한할 수 있다(법 제16조).

나) 공인 신청 기준

민간자격 관리자는 당해 민간자격에 대하여 국가의 공인을 받을 수 있다

(법 제17조 ①). 국가의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제도 운영의 기본 방향에 적합한 민간자격의 관리·운영능력을 갖추고, 신청

일 현재 1년 이상의 운영실적과 3회 이상의 자격검정 실적이 있어야 하며,

관련 국가자격이 있는 경우 당해 민간자격의 검정기준·검정과목·응시자격

등 검정수준이 국가자격의 경우와 동일하거나 상당하여야 한다(영 제5조).

다) 공인 절차

공인 절차는 [그림 Ⅱ-2]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고자

하는 민간자격 관리자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에게 해당 신청서류를 구비하

여 공인 신청을 해야 한다(법 제19조 ①, 영 제8조). 신청을 받은 한국직업능

력개발원장은 공인을 받고자 하는 민간자격의 필요성, 자격검정의 기준, 관

련 국가자격과의 호환성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를 한 후, 직업교육훈련정책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법 제19조 ②).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은 조

사·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산업계 또는 관련 기관

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법 제20조),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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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 국가공인 시행 공

공인관련 서류 접수

공인조사팀 구성 및 조사 계획 수립

조사팀의
서류조사 실시

직업교육훈련기관,
산업계 및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협의

방문조사 실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협의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 심의 준비 및 요청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 심의

심의회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에게 심의 결과 통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이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심의결과 통보

관계행정기관장이 공인결과 통보

민간자격관리자
(심의결과 접수 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관리자 통지 후)
국민
(민간자격관리자 통지 후)

출처 : 한국직업능력개발원(1998).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의 운영방향 . p .15

[그림 Ⅱ-2] 민간자격 국가공인 절차

기 전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국가기술자격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

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법 제19조 ③).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

회의 심의가 끝나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은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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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법 제19조 ④, 영 제9조 ③),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심의 결과 등을 검토하여 공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

지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법 제19조 ⑤, 법 제23조 ②, 영 제10조

①, 영 제14조). 또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통지한 공인 결

과를 당해 자격과 관련이 있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개발원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하며(영 제10조 ③), 공인 결과를 통보 받은 개발원장은 그 내용

을 심의회의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영 제10조 ④).

라) 등록, 갱신등록, 보수교육 등

공인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는 공인증서의 내용에 따라 등록 또는 갱

신등록을 하고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법 제25조 ①, 영 제15조, 영 제16조),

당해 민간자격을 타인에게 대여해서는 안 된다(법 제24조). 이를 준수하지 않

을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자격이 정지된다(법 제26조, 영 제

17조).

마) 공인민간자격의 혜택

공인받거나 변경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 취득자는 민간자격의 검정기준·

검정과목·응시자격, 기타 검정수준이 당해 국가자격의 경우와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할 경우 공인한 내용에 따라 관련 국가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

에 의해 당해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법 제27조 ①,

영 제18조). 또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국가자격이나 공인받은 민간자격

을 당해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법 제27조 ②).

3. 공인민간자격제도 시행

가. 공인민간자격 현황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는 민간자격에 대해 소정의 평가 절차를 거쳐 국

가·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우수한 경우 국가가 공인 해주는 제도로, 국가공인

을 신청한 민간자격에 대한 조사·연구 업무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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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앞서 제시하였듯이, 민간자격 국가공인의 기준은 ① 자격제도 운영의 기본

방향에 적합한 민간자격 관리·운영 능력, ②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시행된

것으로 3회 이상 자격검정실적, ③ 민간자격 국가공인 신청자가 자격검정에

상당한 체계를 갖추고 관리·운영하는 경우, ④ 관련 국가자격이 있는 경우

당해 민간자격의 검정기준·검정 과목·응시자격 등 검정수준이 국가자격의

경우와 동일하거나 상당한 자격 등이다.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자는 관련 국가자격 취득자와 동등하게 대우를 받

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직업교육훈련기관장은 공인받은 민간자격을 당해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입학전형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표 Ⅱ-1> 국가공인 민간자격 현황 (2002년 9월 17일 현재)

소관
부처

자격종목 등급 유효기간
공인
년도

응시자
수

합격자
수

자격관리자

재정
경제부

신용분석사 · 01.1.20∼ 04.1.19 2000 894 802

여신심사역 · 2000 1,078 181 한국금융연수원

국제금융역 · 01.1.20∼ 04.1.19 2000 405 0

교육인적
자원부

한자능력급수 1∼4급 01.1.1∼ 02.12.31 2000 198,158 38,780 (사)한국어문회

실용영어 1∼3급 02.1.10∼' 04.1.9 2001 (사)한국외국어
평가원

정보
통신부

e-Test
(E-Professionals) 1∼4급 01.1.2∼ 03.1.1 2000 25,185 16,622 (주)삼성SDS

정보시스템감리사 · 2000 185 39 한국전산원

PC활용능력
평가시험 (PCT) A,B급 〃 2000 15,226 2,574 (주)피씨티

인터넷정보검색사
전문가,

1,2급 01.1.2∼ 03.1.1 2000 74,923 46,810 한국정보통신
산업협회

네트워크관리사 2급 02.1.11∼ 04.1.10 2001 한국정보통신
자격협회

정보기술자격
(ITQ) 시험

A∼C급 02.1.11∼ 04.1.10 2001 한국생산성본부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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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부처

자격종목 등급 유효기간
공인
년도

응시자
수

합격자
수

자격관리자

보건
복지부

점역·교정사 1∼3급 02.4.1∼ 07.3.31 2001
(사)한국시각장

애인연합회

병원행정사 · 02.2.1∼ 07.1.31 2001
(사)대한병원행
정관리자협회

산업
자원부

산업기계정비사 · 00.12.22∼ 05.12.21 2000 55 31

대한상공
회의소

사출금형제작사 · 2000 23 19

프레스금형제작사 · 2000 13 13

전기계측제어사 · 2000 159 52

무역영어 1∼4급 00.12.22∼ 05.12.21 2000 11,422 5,819

노동부

기계전자제어사 · 00.12.22∼ 05.12.21 2000 67 40

대한상공
회의소

치공구제작사 · 2000 33 29

CNC기계절삭가공사 · 2000 128 99

기계설계제도사 · 2000 153 37

기계 및 시스템제어사 · 2000 43 10

공작기계절삭가공사 · 2000 92 33

자동화설비제어사 · 2000 88 39

산업전자기기제작사 · 2000 27 23

컴퓨터 운용사 · 2000 196 83

가구설계제도사 · 2000 33 29

회계정보(처리)사 1,2(1,2)급 2000 3,282 1,617
(사)교육소프트
웨어진흥센터

문서실무사 1∼4급 2000 23,294
(사)한국정보

관리협회

펜글씨검정 1∼3급 00.12.22∼ 05.12.21 2000 33,976 11,550
(사)대한글씨

검정교육회

전산세무회계 1∼4급 02.1.17∼ 07.1.16 2001 한국세무사회

조달청 구매·자재관리사 2급 00.12.27∼ 02.12.26 2000 210 102
(사)한국구매
자재관리협회

산림청
수목보호기술자격

수목보호
기술자

01.4.1∼ 04.3.31 2000 116 22
한국수목보호

연구회

분재관리사
1,2급,

전문관리사
02.2.1∼ 05.1.31 2001 한국분재조합

6부 2청 35개 종목 계 366,170 148,749 19개 기관

주) 응시자수 및 합격자수는 2002년 2월 조사한 것임. 출처 : 공인민간자격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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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를 처음 시행한 2000년의 민간자격 국가공인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108개 기관 및 개인이 217개 종목에 대하여 신청을 하였다. 신청 분야별 종

목 수는 스포츠 건강(61), 경영관리(26), 컴퓨터 및 정보기술(19), 기초사무

(15), 기타 서비스(6), 교육 및 사회복지(39), 기술기능(19), 어학 및 어문(18),

취미 및 미용(14)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2개 기관의 28개 종목이 첫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지정되었다.

2001년의 경우에는 우선 공인 신청 기관수는 69개로 2000년의 108개 기관

대비 63.9%로 감소하였고, 신청 종목 수는 114개로 2000년의 217개 종목 대

비 52.5%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000년도 신청종목 중 재신청 종목이 61개

종목으로 전체 114개 종목의 53.5%이었다. 대부분의 기관이 1∼2개 종목을

신청하였으나, 많게는 8∼9 종목을 신청한 기관도 있었다. 공인 신청 자격의

분야별 현황은 스포츠·건강 분야와 컴퓨터·정보기술 분야가 20종목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사회복지 분야 16종목, 경영관리 분야 15종목, 어학·

어문 분야 13종목, 취미·미용분야 12종목, 기술·기능 분야 8종목, 그리고

기초사무 및 기타 서비스 분야가 5종목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7개 기관의

7개 종목이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지정되었다.

이상 제 1차, 제 2차 민간자격 국가공인 결과, <표 Ⅱ-1>에 제시한 것처럼,

현재 총 19개 기관의 35개 종목이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지정되었다.

나. 공인민간자격 제도 운영의 성과

이러한 공인민간자격제도 시행에 따른 성과는 민간자격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운영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민간자격관리자들은 자격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얻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는 민간자격관리자에게 민간자격의 운영 절차와 기준을 제공해

준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 민간자격의 전반적인 질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

로 기대된다.

제1차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통하여 일부 민간자격의 경우 국가공인을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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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하지 못함으로써 추후 경쟁 기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있을 것

으로 우려하고 있었다. 그러나 민간자격 국가공인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

고 있으므로 더욱 질 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한다면 앞으

로도 상당수의 민간자격이 국가공인을 받을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가공인을 받은 자격은 정부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질 관리를 확보함으로써 자격체제 전반의 발전과 국민의 평생직업능

력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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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사후관리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19조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인받은 민간

자격의 관리·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자격관리자의

자격관리·운영에 대하여 확인·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인받

은 민간자격에 대한 사후관리의 시행근거가 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공인민간자격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발생

된 문제점을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고, 그에 따른 공인민간자격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공인민간자격 관리자 및 소관 부처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인민간자격의 사후관리 현황과 사후관리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보았다.

1. 사후관리 미실시에 따른 현안 사항

자격기본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해, 노동부는 노동부 소관의 국가공인 민간

자격 중 2000년에 공인 신청한 종목에 대한 지도점검을 2002년 1월 21일부

터 2월 2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실시하였다. 노동부는 지도점검반 편성에

있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진과 대한상공회의소 전문가를 활용하여 3팀

을 구성하고 점검인원은 팀당 4명으로 하였다.

노동부의 지도점검결과, 공인민간자격의 관리·운영 면에서 몇 가지 문제

점이 드러났다.

첫째, 자체 관리·운영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예를 들어 규정에

의한 비치서류(자격증 수불대장, 시험문제지 인계·인수서, 감독위원 위촉 등

관련 서류 등)를 비치하지 않고 있었으며, 자격미달의 감독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규정된 감독위원의 수를 확보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으

며, 감독위원 위촉의 용이성에 따라 감독비용을 차등 지급하기도 하였다.

둘째, 국가공인이후 공인신청당시의 내용과 다른 방법으로 자격을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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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례가 있었다. 특히 검정수수료를 공인이후에 인상하는 사례가 발견되었

으며,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삭제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관리·운영

규정에 없는 검정시험면제과정을 홍보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다.

<표 Ⅲ-1>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지도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

구 분 내 용

1. 관리·운영규정의

미준수

규정에 의한 비치서류 미비치

자격미달의 감독위원 위촉

규정된 감독위원 수 미준수

감독비용의 자율적 지급

2. 국가공인이후 공인

신청 당시의 내용과 다

른 방법으로 자격운영

검정수수료 인상

자격증의 유효기간 삭제

규정에 없는 검정면제에 대한 홍보 및 운영

3. 문제출제·채점

관리 부실

기출문제 재활용

동일한 시험문제를 다른 시간에 검정시행

시행된 문제지의 이면지 활용

4. 지부 운영 미숙

관련 직원의 관리·운영규정 숙지 미흡

검정시행계획 미배포(미비치)

지부별 검정시행 방법·절차·사후관리 내용상이

5. 자격증 발급관련

자격증 제작시 인쇄매수확인, 파지발생등에 대한 처리 미흡

응시인원수보다 많은 자격증의 발급

자격증 기재사항(자격기본법시행령 제11조제2항 각호) 누락

6. 자격검정 시행관련
감독위원이 시험에 응시

문제지 운송 및 보관 등에 대한 보안문제

7. 기타

과목별 합격제를 운영하면서 과목별 가중치제도 운영

검정관련 결과물의 보존기간이 짧음

1·2차 검정수수료를 1차 검정 시 일괄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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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문제출제와 채점관리가 부실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전회의 검

정시험 문제를 재활용한 경우도 있었고, 동일한 문제를 시간을 달리하여 검

정시행을 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시험 문제지의 인쇄를 전회의 검정시험 문

제지 이면에 인쇄한 경우도 있었다.

넷째, 전국적인 규모로 운영되는 경우 지방의 지부 운영이 미숙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 관리·운영 규정에 대한 관련 직원들의 숙지가 미흡하였으

며, 동 규정을 비치하지도 않은 경우도 있었다. 검정시행에 대한 시행계획표

가 지부에 전달되지 않거나, 비치서류나 업무절차 등이 지부별로 상이한 경

우도 있었다.

다섯째, 자격증 발급과 관련하여 자격증 제작 시 필름 취급이 소홀하였고,

본부와 지부와의 자격증 수불이 불명확하거나 자격증의 재발급 숫자가 본부

와 지부간에 불일치한 경우도 지적되었다. 아울러 본부에서 지부로의 문제지

운송 시 대부분 택배를 이용하고 있으며, 지부에서 시험문제를 보관할 때 별

도의 보안장치 없이 방치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상과 같은 노동부 소관의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지도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표 Ⅲ-1>에 제시하였다.

2. 사후관리의 필요성

이상에서 사후관리를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된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사후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

할 수 있었다. 김현수 등(2001)은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다음의 3가지로 제시

하였다.

가. 공인 민간자격의 질적인 수준 제고

공인민간자격에 대한 사후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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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공인민간자격의 질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공인 시점 이후

에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는 데 있다.

민간자격 공인제도의 도입 취지는 우수한 민간자격을 발굴하여 국민들에

게 자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격 선택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구득

비용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능력개발을 지원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이 제도의

운영을 통하여 우수한 민간자격을 발굴하는 동시에 국민들이 공인민간자격

에 대한 품질을 지속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러한 측면에서 공인 시점과 동일한, 또는 그 이상의 질적인 수준을 유지하도

록 하기 위하여 일정한 절차와 기준을 통하여 확인하고 지도하는 체제가 요

구된다.

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자격의 관리·운영 체계 구축

공인받은 민간자격이 관리·운영 능력의 부실로 인하여 재 공인이 안될

경우, 자격 취득자나 취득을 준비하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인받은 자격종목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

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공인민간자격의 관리·운영 기관에 대한 연수 기회

의 제공, 자격 및 기관의 관리·운영에 대한 정보 제공, 법령에 의한 위법행

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지도·점검의 실시 등이 필요하다.

다. 공인민간자격 간의 균형적 발전

현행 민간자격 국가공인 제도는 소관 부처가 공인 및 사후관리의 주체로

서 제도 운영상 각 소관부처별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조사연구 결과를 바

탕으로 자격관리자의 자격관리·운영 능력 및 자격 종목의 특성에 따라 공

인 여부 및 유효 기간 등을 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관부처별로 공인민

간자격의 사후관리에 대한 입장과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의 확보는 다

를 수밖에 없다.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각 소관부처별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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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공인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도록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단일 전문기관에

서 접수를 받아 조사연구를 수행하도록 한 것은 이 제도를 통하여 공인되는

민간자격의 체계와 공인 가능한 수준 등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인 이후 사후관리의 경우에도 각 소관부처별로 진행될 경우 사

후관리의 체계와 방식, 내용과 수준이 부처마다 달라 민간자격관리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공인제도의 안정성 또한 손상될 수 있다. 따라서 공인민

간자격의 사후관리를 해당 자격의 소관부처와 함께 전문기관에서 체계적으

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공인민간자격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공인민간자격 간에 서로

자격체계 및 자격관리자의 관리·운영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야만 모든 공인

민간자격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3. 사후관리 현황 및 의견 조사

이상 공인민간자격의 사후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공인민간자격의 사후관리 현황을 알기 위해, 공인민간자격 관리기관과 소관

부처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후관리 현황 및 사후관리에 대한 의

견 조사를 분석하였다.

조사는, 2002년 9월부터 10월초까지, 현재 공인받은 35개 종목을 관리하고

있는 19개 기관의 민간자격 관리자와 8개 소관 부처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중 최종 응답자는 16개 기관의 민간자격 관리자와 6개 소관

부처의 담당자이다.

가. 공인민간자격의 사후관리 현황

여기서는 공인민간자격의 공인 후 일반적인 사항 및 사후관리 현황에 대

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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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민간자격의 일반적인 사항

공인 후 공인민간자격의 수요변화, 자격증의 유효기간과 갱신방법, 자격관

리·운영에서의 변화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Ⅲ-2> 참조).

가) 수요 변화

민간자격이 국가공인을 받은 후, 수요 변화를 조사한 결과 대체적으로 응

시자가 기존에는 관련분야 종사자만이 응시하였으나 현재는 학생이나 일반

인 및 군인 등으로 다양해졌고, 또한 응시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격의 활용 면에서도 대학입시 특별전형 기회, 전문대학 입학 시

가산점 부여, 자격을 통한 취업증가, 학점인정, 기업체의 인사고과 반영 등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자격증 유효기간 및 갱신

현재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유효기간은 관련부처에 따라 2∼5년(2년 : 3개

기관, 3년 : 2개 기관, 5년 : 8개)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자격증의 유효

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한번 취득하면 지속적으로 자격의 효력을 인정

하는 영구적인 자격종목도 3개나 되었다.

일반적으로 자격의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정해진 일정 기간 내

에 보수교육, 소정의 시험 및 기타 각 기관이 정한 일정한 규정에 따라 자격

증을 갱신하여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았을 때는 기취득한 자격의 유효성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부기관은 아직 갱신방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다) 공인민간자격에 대한 관리·운영

민간자격이 국가공인된 후 관리나 운영 면에서 변경된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관리와 운영의 전반적인 시스템(담당 인

원 보강 등 운영조직의 체계화, 시험장 구축 및 확보 등)이 보다 체계적으로

변했고, 자격제도의 심사기준 등 관련 근거가 명확하게 되었고, 자격취득자

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혜택 확대 및 자격의 활용범위 확대 등을 추진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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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공인 후 수요변화, 자격갱신방법, 관리·운영의 변경 사항

항목 결과

공인 후

민간자격

수요변화

-예전엔 관련 종사자만이 응시하였으나 현재는 응시자의 폭(학생층 및
일반인, 군인 등)이 넓어졌고, 응시 인원 증가함
-자격기본법 및 법령에 의해 혜택부분에 대한 기대효과로 공무원 및 교
육공무원의 응시 및 취득자 증가함
-자격종목의 대외 신뢰도 및 인지도 향상
-자격활용의 다양화(대학특별전형 및 전문대학 입학시 가산점 부여/ 취업
률 증가/ 학점인정/ 인사고과 등 반영)
-공교육기관, 정부기관 등에서의 자격 응시수요 확대

자격증

갱신방법

-자격검정 시행 방법이 1,2차 시험으로 구분되어 있어 자격증갱신은 유
효기간 만료일 전후 3개월 이내 2차 시험에 응시 합격자에 한하여 갱신
재발급 방법을 채택하고 있음
-실기 재시험을 통해 자격갱신 함(다만, 본인이 취득한 자격종목과 동일
한 직무분야에 계속 종사하는 자는 재직증명서로 대신 함)
-보수교육 이수 시 자동으로 등록된 후 갱신
-자격취득일 또는 등록갱신 일로부터 5년마다 갱신
-현재 갱신방법이 없으나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그 증명을 첨부하여 자격증을 갱신토록 할 예정임
-자격증 갱신은 재 취득 시 가능함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공인증서에서 정하는 범위 내
에서 갱신등록 할 것임

공인 후

민간자격

에 대한

관리/ 운영

에서의

변경 사항

-보다 체계적으로 되었고 모든 사항에 대한 관련 근거가 명확하게 됨
-대학, 기업 등에서 자격취득자에 대한 혜택 및 활용범위 확대 추진
-홈페이지에 분야별 community 운영 및 활성화
-담당인원 보강 및 하부운영조직 세분화
-자격취득자에 대한 체계적인 현황 관리
-공인 후 보수교육이 의무사항이 되어 3년마다 이수토록 변경됨
-공신력확보를 위한 시스템개선
-전국적인 시험장체계 구축, 시험시스템 기능 개선 및 서버신규구축, 관
리운영규정보완, 운영조직 정비
-연간 실시하는 보수교육의 철저한 시행을 통하여 자격증 소지자의 지속
적인 질 관리
-공인취득자 인적DB 구축 및 지속적 업데이트, 지속적인 보수교육/ 실기
계획을 목적으로 연수원 건립계획
-응시자의 지원서 및 답안지, 급수증을 DB화, 지원자 증가에 따른 고사
장 증설, 고사장개설 및 관리 요원의 자격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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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인민간자격에 대한 사후관리

가) 공인민간자격 취득자에 대한 사후관리

공인민간자격 취득자에 대한 사후관리 실시여부를 조사한 결과, 16개 민간

자격관리기관 중 12개 기관에서 자체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1개 기관은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고, 나머지 3개 기관은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취

득자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표 Ⅲ-3>에 제시한 것처럼, 각 민간

자격마다 다양하게 나타났다.

<표 Ⅲ-3> 공인 민간자격취득자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

항목 결과

자격취득자에

대한 자체 사

후관리 현황

-공인 신청 당시의 기준에 따라 사후관리 수행함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센터 홈페이지에서 취업정보 제공, 채용박람회 개최를 통한 취업지

원, 대학, 기업 등에서의 자격취득자에 대한 혜택부여 확대 추진, 시

험종목별 성적우수자 시상 및 미국 해외연수 기회 부여, 센터 홈페

이지에 분야별 Community 운영 및 활성화, 센터의 타 자격종목으

로의 취득 유도, IT기술 장학사업 시행

-외부기관과 연계하여 사후관리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음

-자격취득자인적사항 변동관리 및 해당 자격의 이중취업금지 관리

-최신 동향에 대한 News Letter 발송

-개인 응시 이력 관리 및 자격취득자 명부 비치/ 관리

-보수교육 및 갱신 등록

-매년 2회 실시되는 내부감사를 통해 전반적인 내용을 수검 받음

-품질관리(문제DB개편, 출제위원평가 및 신규발굴, 변별도 점검), 취

득자분석(단체별, 성향별 취득현황파악, 합격률관리)
-인적DB 구축, 홈페이지상의 유자격자 란을 통한 구직, 정보교환의

장 마련, 유자격자 세미나 개최, 연수원건립계획, 인도네시아 인력송

출 및 자격제도 도입

-홈페이지에서 회차별 합격자 조회, 급수증 내용 변경 및 분실시 재

발급, 자격취득 확인서 발급, 수상실적 확인서 발급

-자격취득자에게 자격에 대한 자료와 정보제공 및 취업지도, 지도자

양성교육 실시

- 24 -



나) 공인민간자격기관에 대한 소관 부처의 사후관리

공인민간자격에 대한 소관 부처의 사후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

해 16개 민간자격기관 중 4개 기관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10

개 기관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2개 기관은

응답을 하지 않았다. 이처럼 사후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

해 민간자격 관리자들은 사후관리에 대한 관련 법제도(혜택 및 제재사항) 및

정부시책의 미비, 소관부처의 인력부족 및 관심 소홀, 정부부처와 공인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부족, 재정적인 문제 등을 꼽았다.

공인민간자격에 대한 소관 부처의 사후관리를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16개 민간자격기관 중 9개 기관만이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7개 기관은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소관 부처의 담당자들에게 공인민간자격에 대한 사후관리를 수행했

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1개 부처만이 실사를 통해 사후관리를 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1개 부처는 실태보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사후관

리 결과에 따른 조치는 사안별로 시정명령, 주의, 경고 등의 행정처분이 이

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개 소관 부처들은 사후관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는 인력부족, 담당자의 빈번한 교체로 인

한 사후관리 업무 절차를 모르거나 업무과다 등을 들었다. 그러나 사후관리

의 필요성에 대해서 모든 소관 부처 담당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소관 부처의 공인민간자격기관에 대한 사후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소관 부처의 공인민간자격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비해 민간자

격기관이 준비한 사항 및 소관 부처에서 요구한 사항, 그리고 소관 부처로부

터 사후관리 후 지적 받은 사항은 <표 Ⅲ-4>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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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 소관 부처의 공인민간자격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항목 결과

사후관리에

대비해

기관에서

준비한

사항

-검정시행 서류 체크, -자격증 발급 현황, -시험위원위촉/ 활용현황, -기

타 자격업무에 관한 사항, -검정관련 규정, -운영규정 및 현황, -회계자

료, -감독 및 채점관리자료, -국가공인 후의 시험 현황 및 합격자 현황,-

공사입법개정안, -심사, 검정시행 등의 자격검정체제, -자격기본법 변경

안, -행정서류의 체계적 준비 및 지역 고사장 관리현황, -관리/ 운영조직,

-향후의 회차별 시험 진행 일정 및 전반적인 계획보고, -출입업체의 보

안요건 강화 및 서류 준비, -시설장비 및 재정 등 자격제도의 운영능력,

-검정기준방법 및 출제, -갱신등록 및 자격취득자 사후관리 등의 자격취

득자관리체제

소관정부

부처에서

사후관리시

요구한

사항

-공인당시의 검정관리 규정 준수, -검정관련규정 및 운영현황, -응시실

적, 운영규정, 시험시스템관리현황/ 보완, -감독 및 채점관리, -자격증 발

급현황, 출제위원, 검증위원 현황, 문제관리 실적, -자격기본법, 공사입법

개정의견, -자격의 유효기간, 자격증관리대장 비치, 감독결과보고서, 심

사위원 3심제도 확인, 과대광고 금지

사후관리

후 지적

받은 사항

-공인당시 검정관리 규정 미준수 및 서류미비

-자격증 제작시 합격자 DB 유출방지에 관한 업체와의 보안계약 관계

-자격증의 유효기간 및 발급년월일누락 등 표기사항

-실기시험결과물 보관기간에 대한 지적(다소 짧음)

-공인시 규정내용 미준수 부분

-규정개정시 이력관리

-감독 및 채점위원 교육, 문제 검증위원회 강화

-국가공인 급수지원자의 전원 수용

-검정료 인상조치의 재검토

-감독결과보고서 미비

-자격증 홍보자료 오인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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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인민간자격의 사후관리에 대한 의견

여기서는 공인민간자격의 사후관리에 대한 공인민간자격 관리자와 소관

부처 담당자들의 의견조사 결과를 살펴보았다.

1) 공인민간자격의 자격증 갱신 및 관리·운영

민간자격관리자의 공인민간자격 관리·운영 및 자격증 갱신에 대한 개선

사항 등의 의견을 살펴보면 <표 Ⅲ-5>와 같다.

<표 Ⅲ-5> 공인민간자격의 자격증 갱신 및 관리·운영에 대한 의견

항목 의견

자격증

갱신방법

개선사항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상시 보수교육화하여 교육생의 편의를 배려하는

방안, 자동 온라인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방안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은 갱신이 없음, 이를 국가공인 민간

자격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자격기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국

가기술자격과 동일하게 유효기간 폐지)

-신고제로의 전환

-자격특성에 부합한 유효기간을 길게 설정해야 됨

공인 후

민간자격에

대한 관리/

운영에서

변경해야

할 사항

-관련 법/ 제도적인 장치가 요구됨

-자격취득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정보자료 제공(Up-grade 온라인 프로

그램 개발 필요)

-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검정 및 관리체계 개선

-DB구축 필요 및 국가차원에서의 표준화된 시스템 보급

-문제품질관리강화, 감독관 및 채점위원 관리개선, 관리운영규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필요, 기획·관리 인력 및 운영서비스 인력 보강

-장기적 사업계획 수립 필요

-응시자 폭증으로인한 접수형태의 변화(방문접수→온라인접수)

먼저 자격증 갱신방법에 대한 개선 사항으로는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상시

보수교육 혹은 온라인 상의 보수교육으로 전환해 교육생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외에 국가기술자격에 준하여 유효기간을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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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의견과 신고제로 전환해야한다는 의견, 또는 현재 2∼5년의 유효기간

을 더 길게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음으로 공인 후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서, 앞서 제시한 변경된 사항

외에, 앞으로 필요하거나 변경해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으로는 자격취득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정보자료 제공으로 Up-grade 온라인 프로그램의 개발,

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검정 및 관리체계의 개선, DB구축, 국

가차원에서의 표준화된 시스템의 보급, 문제품질 관리강화, 감독관 및 채점

위원 등 기획 및 관리 인력 보강, 장기적 사업계획 수립, 그리고 응시자 폭

증으로인한 접수형태의 변화(방문접수→온라인접수) 등이 있었다.

2) 공인민간자격의 사후관리 방법 및 형태

공인민간자격 사후관리 방법 및 형태 전반에 대한 민간자격 관리자와 소

관부처 담당자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사후관리 방법 및 주기

사후관리 방법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16개 민간자격 관리기관 중 9개

기관이 갱신심사, 3개 기관이 정기사후관리, 3개 기관이 특별한 사유발생 시

실시하는 특별사후관리, 1개 기관이 정기사후관리와 갱신심사의 병행 등을

꼽았다. 그리고, 6개 소관부처 중 5개 부처가 정기사후관리, 1개 부처가 특별

사후관리를 해야한다고 하였다.

사후관리주기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공인민간자격 관리기관은 2년 단위

(4개 기관)로 실시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년 단

위(2개 기관)나 1년 단위(2개 기관)로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나타났다. 나머

지 의견으로는 유효기간이 짧은 공인민간자격의 경우 갱신심사로 대체하자

는 의견과 특별한 사유발생 시에 실시하자는 의견, 공인 유효기간 만료일 6

개월 전에 실시하자는 의견 등이 있었다. 소관 부처 담당자들은 매년 1회 점

검해야 한다는 의견(3개 부처)이 가장 많았고, 2∼3년에 1번, 반년마다 1번,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 해야한다는 의견이었다.

즉, 공인민간자격 관리자들은 사후관리를 갱신심사로 대체하고 그에 따라

사후관리 주기도 2∼3년 단위로 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반면에 정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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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는 갱신심사 등과는 별도로 정기적인 사후관리가 시행되어야 하며, 그 주

기도 1년 단위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나) 사후관리 형태

사후관리 형태에 대한 의견으로, 먼저 공인민간자격 관리기관 중 8개 기관

에서 1차 정기서면보고를 하고 그 보고결과가 미진할 경우 2차 기관방문 실

사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5개 기관은 1∼2년 단위로 정기적인 사후

관리에 대한 실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하였고, 1개 기관은 실태조사서 보고로

사후관리를 대체해야 한다고 하였다(<표 Ⅲ-6> 참조). 다음으로 소관부처 담

당자들의 의견을 보면, 5개 부처에서 현장 실사를 해야 한다고 하였고, 나머

지 1개 부처만이 서면심사 후 그 결과에 따라 현장방문실사를 시행해야한다

고 하였다

즉, 공인민간자격 관리자들은 사후관리형태를 정기보고 형태로 실시하되

미진할 경우 기관방문을 통한 실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한 반면에 정부 부처

는 기관방문 실사가 꼭 실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표 Ⅲ-6> 사후관리 형태에 대한 공인민간자격 관리기관의 의견

항목 의견

사후관리

형태

-상기의 운영위원회에 담당 연구자가 참여하여 문제점이 실질적으로 논

의되어 형식적인 사후관리가 아닌, 문제점을 개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사후관리가 요구됨

-1-2년 단위로 공인자격 검정관리 실태를 정기점검 심사함이 타당함

-해당 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조사서 제출

-서면조사, 서류심사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기관방문심사 병행

-2년마다 정기사후관리 조사

-1차 서류심사(질의서 양식) 후 미진할 경우 2차 방문심사

-규정 및 응시실적 등의 자료를 반기별로 1회씩 보고하고 3년에 1번 정

도 실사하도록 함

-체계적 자격발급과정 여부에 대한 업무지도

-행정 전문지식 등을 갖춘 합동심사위원의 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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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후관리 담당 기관

사후관리를 심사형태로 할 경우 심사를 담당할 기관에 대한 의견으로, 공

인민간자격 관리기관은 현재 공인 민간자격 조사 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

개발원이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7개 기관), 소관 부처가 해야한다

는 의견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으며(4개), 그 외에 전문자격관리기관에 위탁해

야 한다는 의견(2개 기관)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소관 부처가 같이 담당해

야 한다는 의견(1개 기관), 소관 부처가 감독하고 해당 민간자격기관이 담당

해야 한다는 의견(1개 기관)이 있었다. 소관부처 담당자들은 심사를 담당해야

할 기관에 대해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의 전문기관이 전적으로 담당해

야 한다는 의견(4개 부처)과 소관부처와 전문기관이 같이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2개 부처)이 있었다.

즉, 공인민간자격 관리자 및 소관부처 담당자 대부분이 한국직업능력개발

원 등의 전문기관에서 사후관리를 담당해야한다고 하였다.

라) 사후관리 심사항목 및 심사결과 처리

먼저 사후관리를 심사형태로 할 경우 심사항목(기준)과 심사결과 처리방법

에 대한 공인민간자격 관리자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표 Ⅲ-7>에 제시한

것처럼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다음으로 소관 부처 담당자들의 의견을 보면,

심사항목(기준)으로는 공인 민간자격 검정 시행 계획, 접수, 시험내용의 객관

성 및 타당성, 시험감독, 채점, 합격증 관리, 자격증 발급 등 전반적인 사항

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현장점검 기준을 바탕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하

였다. 그리고 심사결과에 따른 처리는 단계별 사안에 따라 주의→경고→공인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과 재공인의 참고자료로 활용, 지

도감사 실시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즉, 공인민간자격 관리자와 소관부처 담당자 대부분이 공인민간자격 검정

시행 계획부터 접수, 시험 출제, 시험내용의 객관성 및 타당성, 시험감독, 채

점, 합격증 관리, 자격증 발급 등 검정의 공정성 및 타당성과 그 외에 민간

자격 관리기관의 행·재정적인 사항에서의 타당성 등이 심사항목의 주를 이

루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심사결과에 대한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공인

민간자격 관리자들은 시정조치 및 개선 등의 의견이 많았으나 소관 부처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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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자들은 사안의 단계에 따라 주의→경고→공인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려

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표 Ⅲ-7> 사후관리 심사항목 및 심사결과 처리에 대한 공인민간자격 관리

자의 의견

항목 의견

사후관리

심사항목

(기준)

-자격증 발급의 전반적 시스템 점검, 보수교육실시방법의 적절성 점검

-공인자격에 대한 평가문제의 등급별 기준과 출제내용의 타당성/ 적정성

-공인자격종목에 대한 검정시행 관리/ 운영의 합리성 및 공정성

-공인자격취득자의 진로 및 자격활용의 활성화 대책 추진여부사항

-사후관리의 시행 여부 사항, 사후관리 담당 인력 및 부서의 유무 확인,

사후관리의 적정도

-공인심사기준에 준하는 기준

-이론과 실기를 통한 직무능력 유지상태 평가

-산업현장과 사회의 변화수용여부

-검정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

-해당자격에 대한 관련 산업계에서의 필요성

-운영실적, 자격증 발급현황, 채점 및 감독관리현황, 문제관리, 운영규정

-신기술 습득여부, 신체적 결함여부

-시설장비, 재정 등 자격제도의 운영능력

-검정기준방법 및 출제, 심사, 검정시행 등의 자격검정체제

사후관리

심사결과

처리방법

-문제점 발견시 수정 및 효율적인 방법론을 찾도록 함

-공인 갱신심사 자료로 활용, 재공인 신청 없이 공인기간 자동연장(최소5

년)

-재공인 평가 시에 심사결과 반영후 사후관리 여부 논의, 우수 평가를

받은 기관의 사후관리 평가 기간 연장

-부적격 자격에 대해 공인을 취소함(엄격히 심사해야 함)

-자격검정시행기관의 제도개선자료로 활용

-소관부처 및 민간자격관리단체에 통보

-해당기관 통보 및 시정 조치

-행정지도를 통해 개선 가능한 지적사항을 개선하게 하여 국가공인 자격

시험 관리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3차례의 경고시 공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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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후관리에 대한 매뉴얼 작성

사후관리방안에 관한 매뉴얼이 필요한지에 대한 조사결과, 공인민간자격

관리기관은 2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하였고, 또

한 6개 소관부처도 모두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매뉴얼 내용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내용이나 기준보다는 각 자격종목의 특

성에 맞는 내용이나 기준이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며, 구체적인 매뉴얼 내용

으로는 사후관리 항목과 채점기준, 범위, 절차, 사후관리 결과처리 등이 포함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3) 제도적인 지원

먼저 공인민간자격이 정착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인 지원 사항에 대한

민간자격 관리기관의 의견을 <표 Ⅲ-8>에 제시하였다.

대부분 민간자격의 정착을 위한 법적 근거(공인취소 및 제재규정)가 필요

하다고 하였고, 민간자격기관의 공인 유효기간설정의 폐지 혹은 소관 부처별

로 상이한 유효기간을 최소 5년 간으로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국가자격과 동등한 혜택(자격의 유효기간 폐지 등)이 실질적으

로 이루어지도록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고,

사후관리를 모범적으로 시행하는 기관의 경우 정부차원의 우수기관 선정 및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자격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APEC, OECD 등 회원국간의 자격 인정체제 구축

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음으로 사후관리와 관련한 제도적인 지원측면에 대해 소관부처 담당자

들의 의견은 보면, 요청 사후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공통 관리 매뉴얼을 제공이 필요하며, 자격기본법이나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의 조속한 보완 및 제정이 필요하고, 특히 위반사항별 세부 행정처분(공인

취소, 정지 및 제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사후관리 관련 전

문기관 등을 법적으로 규정하여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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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8> 공인 민간자격제도의 사후관리정착에 필요한 제도적인 지원 사항

항목 의견

공인 민간

자격의

사후관리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

-민간자격의 정착을 위한 법적 근거 필요(공인 취소 및 제재 규정이 명

문화), 국가자격과 동등한 혜택(자격의 유효기간 폐지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

-민간자격기관의 공인 유효기간설정의 폐지 혹은 소관 부처별로 상이한

유효기간을 최소 5년 간으로 동일하게 적용

-시험경비, 관리경비 등의 재정적 정부지원 필요

-사후관리를 모범적으로 시행하는 기관의 경우 정부차원의 우수기관 선

정 및 대외적으로 공표하도록 함

-사후관리결과 적정수준 이상의 민간자격에 대한 다양한 법적 자원이

필요(예산지원, 사후관리면제, 포상, 정부차원의 자격홍보, 취업프로그램

연계, 학점인정, 실기교사자격인정, 공무원시험 시 가산점 인정 등 국가

기술자격과 동등한 법적, 제도적 혜택부여)

-응시자가 증가함에 따른 고사장 확보가 어려움. 고사장확보 등 고사장

운영관련 협조차원의 지원필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자격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APEC, OECD 등 회

원국간의 자격 인정체제 구축 필요

4) 기타 의견

이상의 의견 외에 공인민간자격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부분의 공인민간자격 관리기관은 사후관리 방안 및 자격관련 정보

교환 등을 위해 민간자격 기관간의 협력체제와 자격관리자를 위한 자격전문

연구기관의 연수프로그램 등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연수프로그

램의 내용으로는 자격관리·운영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자격 관련 신지식

및 신기술, 기초법률, 업계현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자격관

련 DB구축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로, 날로 부각되는 민간자격의 현

실적인 필요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민간자격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자

료 활용, 실태와 현황 파악을 통한 유사자격의 유무 확인 및 상호정보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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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들의 자격취득자에 대한 정보 이용, 자격취득희망자에게 정보 제공 등

에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런 DB구축은 한국직업능력

개발원(9개 기관)이나 전문연구기관(2개 기관)이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민

간자격관리기관이 직접 해야 한다는 의견(2개 기관) 등이 있었다.

다음으로 소관 부처 담당자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사후관리에 대비한 소관

부처간의 협력체제구축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이런 협력체제를 통해 공인 민

간자격에 대한 주기적인 합동 점검 및 상시적인 소관 부처 점검을 시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공인민간자격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공인민

간자격 관리자와 소관 부처 담당자 등에 대한 각종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해

야 한다고 하였다.

4. 시사점

본 장에서는 노동부의 공인민간자격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사후관리 미

실시 시 나타난 관리·운영의 문제점을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공인민간자격 관리자와 소관 부처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인

민간자격 사후관리 현황을 조사한 결과, 현재 공인민간자격 관리기관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사후관리에

대한 필요성은 소관 부처 담당자뿐만 아니라 공인민간자격 관리자도 인식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외에 공인민간자격 관리자와 소관 부처 담당자의 사후관리에 대한 의

견을 조사한 결과,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 번째, 갱신심사 혹은 정기사후관리심사 등의 심사를 통해 사후관리가

시행되어야 하며, 이때 현장방문 실사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심

사결과에 따라 행정처분도 따라야 하며, 그에 따른 법적 근거가 확립되어야

한다.

두 번째, 사후관리를 현재 소관 부처에서 책임지도록 되어있지만 일괄적이

고 통일성 있는 사후관리를 위해 앞으로 전문기관에 일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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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사후관리에 대한 매뉴얼의 제작 보급이 시급히 요구된다. 공인민

간자격 관리자뿐만 아니라 소관 부처 담당자도 역시 사후관리에 대한 기본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네 번째, 공인민간자격제도의 정착을 위해 현재 미비한 법 개정뿐만 아니

라 많은 부분에서 행·재정적인 지원이 시급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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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선진외국의 사례연구 : 일본의 공적자격제도

일본의 자격은 관리 주체에 따라 크게 국가자격, 민간자격, 공적자격으로

구분되며, <표 Ⅳ-1>에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였다.

<표 Ⅳ-1> 일본의 자격제도 개요

구

분
국가자격제도

공적자격제도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의 중간형) 민간자격제도

기능심사인정제도 사내검정인정제도

취

지

및

실

시

자

국가가 개인이 소

유한 지식이나 기

술을 일정한 기준

에 의해 검정하고,

이것을 공증하는

제도

공익법인 또는 기

타 비영리단체가

개인의 직업기능을

심사 혹은 증명하

는 사업이 개인의

능력개발과 관련해

장려할 만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소

관청에서 이를 인

정하는 제도

사업주 등(사업주,

사업주의 단체 또

는 그 관련 단체)이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 그 사업에 관

련한 직종에 필요

한 직업능력의 정

도를 검정하는 제

도

민간이 자체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

고 성과평가를 통

해 자격을 발급하

는 제도

대
상
직
종
및
기
능

전국으로 통용되며,
국가의 안전, 질서,
국민의 생명과 관
련한 면허적 성격
의 자격

전문적인 지식 또
는 식견이 있는 사
람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사회적인 인
정을 받을 만한 가
치가 있는 자격

기업 내에서 특유한
기능, 기술혁신에 따
른 변화가 현저한
첨단기술, 라인직업,
조립작업 등의 기능
으로 기업의 특수성
이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검정으
로서 전국적으로 실
시할 수 없는 것

자격의 유형을 제
한하지 않으나, 기
능검정, 공무원 및
교원, 사법경찰 등
과 같은 국가의 면
허 및 독점적 성격
의 자격은 제한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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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국가자격제도

공적자격제도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의 중간형) 민간자격제도

기능심사인정제도 사내검정인정제도

수
검
대
상
자

특정 지역, 단체 등
에 한정하지 않고,
광범위한 해당 직
종에 종사하는 자

제한없음

기능내용에 기업의
독자성이 강하게 가
미되고 있는 것으로
수검자는 기업 내의
근로자에 한정됨

제한없음

직
종

기능사, 국가공무
원, 지방공무원, 교
원, 사법관, 경찰,
방위, 소방 등의 면
허적 성격의 자격

경리, 비즈니스, 교
양, 스포츠, 취미,
생활 등에 집중되
어 있으며, 공무원
및 교원, 기능사를
제외한 전영역에
걸쳐 있음

자스코사내검정, 닛
산품사검정, 도요타
자동차판매점협회
기능검정, 고지마프
레스공업주식회사
사내검정 등 25건
109직종

교양, 스포츠, 취미,
생활, 어학, 컴퓨터
등에 집중함

인
정

합격자에 대해서
각 해당 소관청에
대신명 또는 도도
부현 지사명으로
자격을 부여

인정을 받은 기능
심사에 대해서 ○
○성 인정 으로 표
시함

인정을 받은 사내
검정에 대해서 노
동성 인정 으로 표
시할 수 있음

해당 없음

근
거
법
령

국가의 개별법 해당소관청의 고시

직업능력개발촉진
법 및 사내검정인
정규정
(노동성 고시)

법적 근거 없음
(등록)

출처 : 신명훈 외(1998), 자격제도의 종합적 실태 분석과 개선 방안 연구, 한국직업

능력개발원, p .70-71.

국가자격은 국가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개인이 소유한 지식이나 기술을

검정하는 자격이며 주로 국가의 안전, 국민의 생명,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

한 면허적 성격을 갖는 자격이 주종을 이룬다. 예를 들어 기능사, 국가공무

원, 지방공무원, 교원, 사법관, 경찰, 방위, 소방수 등의 자격은 국가에서 관

장한다(신명훈 외, 1998).

이에 비해 민간자격은 민간이 스스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평

가한 후에 발급하는 자격이다. 민간자격의 종목은 매우 다양하며, 특히 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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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취미, 생활, 어학, 컴퓨터 등의 분야에서 많은 종목이 운영되고 있다.

한편 공적자격은 민간부문이 운영의 주체가 되지만, 국가가 그 타당성과

가치를 심사하고 인정해 주는 자격제도로서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의 중간 형

태의 자격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우리의 국가공인 민간자격제도와 유사한 일본의 공적자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공적자격제도는 크게 기능심사인정제도

와 사내검정인정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1. 기능심사인정제도

가. 기능심사인정제도의 개요

기능심사인정제도는 공익법인과 그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

(공익법인)가 실시하는 기능심사 중, 기능진흥상 장려할 만한 것을 기능심사

인정규정(1973년 노동성고시 제 54호, [부록 2] 참조)에 근거하여 노동대신이

인정하는 제도로 1973년에 창설되었다.

인정의 대상이 되는 기능심사는 노동자의 직업능력의 향상을 꾀할 목적으

로 실시하는 것으로, 제조업, 건설업을 비롯하여 그 대상을 제 3차산업 직종

까지 넓힐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직종은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가검정인 기능검정과 경합하지 않는 직종

이미 다른 단체가 인정을 받은 것과 동일한 직종

일반적인 노동관리, 임금관리 등에 관한 것

노동대신의 인정을 받으면 「노동성인정」의 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① 기능심사에 신뢰성과 객관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다, ② 해당직종특유의 직업능력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③

기능수준의 향상을 꾀할 수 있다, ④ 기능심사의 합격이 처우 향상으로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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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1996년 6월 10일 현재까지 인정을 받은 기능심사는 23건이다.

나. 기능심사인정제도의 인정기준과 신청절차

1) 인정 대상

기능심사인정제도는, 기능심사인정규정(1973년 노동성고시 제 54호)에 근거

하여, 노동자의 기능 향상과 기능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도움

이 되기 위해 공익법인 등이 실시하는 기능심사 중 기능진흥상 장려할 만한

것을 인정대상으로 한다.

2) 인정 기준

인정의 기준은 다음의 7가지이다.

(1) 기능심사를 실시하는 공익법인 등이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것

ㄱ. 기능 진흥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일 것

ㄴ. 기능심사의 실시에 필요한 자산 및 능력을 보유한 자일 것

ㄷ. 그 외 기능심사를 실시하는데 적합한 자일 것

(2) 기능심사가 노동자가 보유한 직업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에 대한 사회

적 평가의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것

(3) 기능심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특정 기업 또는

사업만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닐 것

(4) 기능심사가 직업능력개발촉진법 6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노동대신이

실시하는 기능검정과 경합하는 것이 아닐 것

(5) 기능심사에서 심사(이하 「심사」라고 한다)의 기준이 적절할 것

(6) 심사가 매년 1회 이상 실시될 것

(7) 심사에 임하는 자의 선임 방법과 그 외 심사의 실시 방법이 적절하고

공정할 것

3)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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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대신의 인정을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노동성에 사전상담

을 하여 조언·지도를 받은 후, ② 신청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며, ③ 신청 서

류를 심사 받은 후 인정되면 인정증을 교부받고, ④ 인정된 것은 관보에 고

시된다.

4) 신청 서류

인정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기능신사인정신청서

(2) 기능심사의 개요

(3) 정관 등

(4) 대표자, 그 외 임직원의 명부 및 이력서

(5) 자산목록 등

(6) 신청 전 2년 간의 사업 개요서 및 수지결산서

(7) 신청 후 2년 간의 사업 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8) 기능심사실시규정

(9) 기능심사운영조직

(10) 칭호의 명칭과 그 외 칭호에 부여에 관련되는 사항

(11) 기능심사시험기준

(12) 시험문제(안)

(13) 시험실시요령(안)

(14) 채점기준(안)

(15) 모의시험의 결과

다. 사후관리 : 정기보고

일본은 공적자격에 대한 사후관리를 정기보고 라는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

다. 따라서 인정을 받은 기능심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각 사업 년도 개시 일

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대신에게 정기적으로 보고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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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인정기능심사 정기보고 등 일람표

명칭 보고가 필요한 경우 보고 시한 보고 내용

기능심사사

업계획 등에

관한 서류

정기적으로(매년)

각 사업 년도

개시 일로부

터 3개월 이

내

(1)해당 년도의 사업계획서

〔기능심사관계는 실시일정표,

실시장소, 수험예정자수 등에 대

해 기재한다〕

(2)해당 년도의 수지계산서

(3)전년도의 사업개황

(4)전년도의 기능심사 실시상황

〔실시일, 실시장소, 수험자수 등

에 대해 기재한다.〕

(5)전년도의 수지결산서

(6)전년도말 현재의 재산상황

(주) (1), (2) 및 (5)는 기능심사관

계사항과 그 외의 사업관계사항

을 구별하여 기재한다.

기능심사에

관한 사항의

변경승인신

청

다음 사항을 변경할 때

(1)기능심사의 명칭

(2)심사의 기준

(3)기능심사실시규정

(4)칭호의 명칭, 그 외 칭

호의 부여에 관한 사항

사전에

(1)변경 내용

(2)변경 시기

(3)변경 이유

기능심사에

관한 사항의

변경신고

다음 사항을 변경할 때

(1)정관, 기부행위 및

규약

(2)대표자와 그 외의 임원

(3)기능심사에 관한 사

무직

지체 없이
(1)변경 내용

기능심사에

관한 자료의

제출

노동대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기능심사의 실시에 관한 자료

기능심사의

폐지 신고

인정을 받은 기능심사

를 폐지 한 경우
지체 없이

(1)폐지시기

(2)폐지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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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 기능심사 체크리스트

(단체명 : ) 연 월 일 확인필

인정요건과의
정합

체크 항목 포인트 適/ 否
비고

(부적합한 경우
에 그 내용)

인정요건과의

정합성

사업 년도

(개시일∼종료일)

매 사업 년도 개시 일로부

터 3개월 이내인지 여부.

기능심사의 명칭, 심사

의 기준, 기능심사실시

규정 또는 칭호의 명칭

과 그 외 칭호의 부여에

관한 사항

신청시와 내용이 다른 경

우에는 변경절차가 필요하

다.(인정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임원 등에 변경이

있는지 여부)

심사에 임하는 자의 선

임상황

심사에 임하는 자의 선임

방법이 적절한가.

전년도의 수지

결산

경리구분의 유무 경리구분이 되어 있는지

전년도의 기능심사의 수

입액

심사수수료 등 수입항목은

적절한 가.

전년도의 기능심사의 지

출액
지출항목은 적절한 가

잉여금 또는 부족금 처리방법은 적절한 가

전년도 말의 재

산상황
재산목록 등

심사를 계속할 수 있는 자

산의 유무

전년도의 사업

의 개황 및 전

년도의 기능심

사의 실시 상황

모집시기(급별) 전년도의 사업실시계획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는

지, 실시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는 무엇

인지.

급별 실시일

(학과, 실기별)

시험회장

급별 수험자수
전전년도와 비교하여 대폭

적인 증감은 있는지, 있는

경우는 그 이유는 무엇인

지에 대하여.
급별 합격자수

급별 합격율
급별 합격률은 적정한지

여부.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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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요건과의
정합

체크 항목 포인트 適/ 否
비고

(부적합한 경우
에 그 내용)

해당 년도의 사

업계획

대상직종, 급별 구분, 수

험료, 심사실시의 시기,

장소, 예정되는 수험자

수 등

기능심사실시규정에 기

초한 계획이 시행되고 있

는가.

년 1회 이상 계획되고

있는가.

실시에 대해서 전년도

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해당 년도의 수

지예산

경리의 구분 유무
경리의 구분이 되어 있는

가.

수입예산액
심사수수료 등 수입항목은

적절한가.

지출예산액 지출항목은 적절한가.

잉여금 또는 부족금 처리방법은 적절한가

그 보고 내용은 (1) 해당 년도의 사업계획서[기능심사관계는 실시일정표,

실시장소, 수험예정자수 등에 대해 기재한다], (2) 해당 년도의 수지계산서,

(3) 전년도의 사업 개황, (4) 전년도의 기능심사 실시상황[실시일, 실시장소,

수험자수 등에 대해 기재한다], (5) 전년도의 수지결산서, (6) 전년도말 현재

의 재산상황 등이다(<표 Ⅳ-2> 참조).

정기보고를 받은 노동대신은 <표 Ⅳ-3>에 제시되어 있는 기능심사 체크리

스트의 각 항목에 따라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 심사를 하게 된다. 체크항목

은 14개로 사업 년도, 기능심사의 명칭, 심사의 기준, 기능심사실시규정 또는

칭호의 명칭과 그 외 칭호 부여에 관한 사항, 심사에 임하는 자의 선임상황,

경리구분의 유무, 전년도의 기능심사의 수입액, 전년도의 기능심사의 지출액,

잉여금 또는 부족금, 재산목록, 모집시기, 급별 실시일, 시험회장, 급별 수험

자수, 급별 합격자수, 급별 합격률 등이다. 이들 항목에 대한 심사결과는 적

(適)·부(否)로 평가하게 되어있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인정취소 등의 처벌

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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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보고 외에 기능심사에 관한 사항의 변경승인 신청, 기능심사에 관한

사항의 변경신고, 기능심사에 관한 자료의 제출, 기능심사의 폐지 신고 등에

대해서도 각각 보고하게 되어있으며 그 내용은 <표 Ⅳ-2>에 제시되어있다.

2. 사내 검정인정제도

가. 사내 검정인정제도의 개요

사내검정인정제도는 사내검정 중 기술혁신에 따른 변화가 현저한 첨단 기

능, 사내의 직업공정상 특수한 기능, 컨베이어 시스템 작업 조립작업의 기

능 등에서 기업의 특수성이 가미되어, 국가검정인 기능검정으로 전국에서 동

시에 실시하기 어려운 것 중, 기술진흥상 장려할 만한 것을 사내검정인정규

정(1984년 노동성고시 제 88호, [부록 2] 참조)에 근거하여, 후생노동대신이

인정하는 제도로 1984년에 창설되었다.

인정을 받기 위한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사내검정을 실시하는 사업주 등이 사내검정의 실시에 필요한 자산 및

능력을 가질 것

사내 검정이 노동자의 직업능력의 향상 및 합격자에 대한 사회적 평

가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

대상직종에 해당되는 검정의 기준이 적절할 것

사내검정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조직이 확립되고, 또한 검정에 임하는

사람의 선임방법과 그 외의 검정의 실시 방법이 적절하고 공정할 것

검정의 대상이 되는 사내검정은 노동자의 기능의 향상을 꾀하기 위해 실

시하는 사내검정으로 제조업, 건설업을 비롯해 제 3차 산업 직종까지 그 대

상을 확대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것은 인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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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검정과 경합하는 직종에 대한 검정

영어검정, 주산검정 등 일반적인 교양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검정

계장승진시험이나 국내유학생시험 등 인사관리를 위한 선별을 목적으

로 실시되는 검정

후생성대신의 인정을 받는 것의 장점은 기능 진흥상 장려 할만한 것으로

인정되어 「후생성노동성인정」의 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사내에서의 기능평가에 권위와 객관성을 지닐 수 있음

사내검정의 합격이 처우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

기능수준의 향상과 직장의 활성화를 꾀할 때 효과적임

사업주의 단체가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업 상호간에 기능수준의

통일적 향상과 지역사회에서의 기능을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 등을 꾀

할 수 있음

2002년 7월 1일 현재, 인정을 받은 사내검정은 43건(146직종)이다.

나. 사내검정인정제도의 인정기준과 신청 절차

1) 인정 대상

사내검정인정제도는, 사내검정인정규정(1984년 노동성고시 제 88호)에 근거

하여, 노동자의 직업에 필요한 능력(이하 「직업능력」이라고 한다)의 개발

및 향상과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에 도움이 되기 위해 사업주 등이 사

업에 관련된 직종에서 고용한 노동자가 보유하고 있는 직업능력의 정도를

검정하는 제도(사내검정)중 기능진흥상 장려할 만한 것을 인정대상으로 한다.

2) 인정 기준

인정 기준은 다음의 7가지이다.

(1) 사내검정을 실시하는 사업주 등이 다음 사항에 해당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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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사내검정의 실시에 필요한 자산 및 능력을 가진 자일 것

ㄴ. 그 외 사내검정을 실시하는 데 적합한 자일 것

(2) 사내검정이 노동자의 직업능력 향상 및 합격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것일 것

(3) 사내검정이 직접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닐 것

(4) 사내검정이 직업능력촉진법 제 44조의 규정에 기초하여 후생노동대신

이 실시하는 기능검정을 보완하는 것으로써, 현재 실시되고 있는 기능

검정과는 직종 또는 내용이 다른 것으로서, 또는 분명하게 보완관계에

있는 것이어야 함

(5) 대상직종에 관련된 검정의 기준이 적절할 것

(6) 검정은 모든 대상직종에서 원칙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될 것.

(7) 사내검정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조직이 확립되고, 또한 검정에 임하는

자의 선임 방법과 그 외 검정의 실시 방법이 적절하고 공정할 것.

3) 신청 절차

사내검정의 인정신청 절차는 다음 [그림 Ⅳ-1]과 같다.

가) 사전 상담

사내검정의 인정 신청을 할 때에는 인정제도의 취지,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서 사전에 상담하고,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미 실시하고 있는 사내검정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 경우와, 앞으

로 개발할 사내검정에 대해서 개발과 동시에 인정을 받는 경우 2가지로 나

눌 수 있다.

나) 조언·지도

이미 실시하고 있는 사내검정 및 앞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사내검정의 구

상 등이 사내 검정의 목적, 대상직종, 실시능력, 비영리성, 기능검정(국가검

정)과의 보완관계 등의 관점에서 볼 때 인정제도의 취지에 따른 것인지에 대

해서 검토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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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검정실시

사업주 등

도도부현직업능력개발주간과

후생노동성

직업능력개발국

기능진흥과

직업능력개발

전문조사원

① 사전상담

② 조언/ 지도

③ 인정신청

⑥ 인정

⑤ 의견

④ 의견청취

① 사전
상담

② 조언
지도

⑦ 관보
공시

[그림 Ⅳ-1] 일본의 사내검정 인정 신청 절차

또한 앞으로 사내검정을 개발하려고 하는 경우는, 사내검정이 실제로 지장

없이 실시될 수 있는 가를 확인하기 위해 모의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도 상기(上記)에 포함된다.

다) 인정 신청

인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

라) 의견 청취

인정에 임해서는 후생노동대신은 후생노동성 직업능력개발국장이 임명한

직업능력개발 전문조사원으로부터 해당사내검정에 관한 기술적 또는 전문적

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마) 인정

전문조사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하여, 신청서류를 심사하고, 인정되면 후생

노동대신의 인정증이 교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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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관보 공시

인정되는 것은 관보에 공시된다.

4) 신청 서류

인정신청을 할 때 제출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사내검정인정신청서

(2) 사업의 개요 및 신청의 취지

(3) 정관 등( 단체 등의 경우에만)

(4) 전년도의 결산서류

(5) 당해 년도 및 차 년도의 사내검정실시계획서

(6) 사내검정실시규정

(7) 사내검정시험기준

(8) 사내검정합격자에 부여하는 칭호에 관한 신청서

다. 사후관리 : 정기보고

사내검정인정제도 역시 기능심사인정제도와 마찬가지로 사후관리를 정기

보고 라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인정을 받은 사내검정은 매년 정기적

으로 각 사업 년도 개시 후 지체 없이 바로 후생성노동대신에게 보고를 해

야한다. 그 보고 내용은 (1) 해당 년도의 인정사내검정의 실시계획서[실시일

정표, 실시장소, 수험예정자수 등에 대해 기재한다], (2) 전년도에 대한 수지

계산서, (3) 전년도에 대한 인정사내검정의 실시상황보고서[실시일, 실시장소,

수험자수 등에 대해 기재한다] 등이다(<표 Ⅳ-4> 참조).

정기보고를 받은 후생성노동대신은 기능심사인정제도와 마찬가지로 인정

사내검정 체크리스트에 따라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된다. 심사

결과는 적(適)·부(否)로 평가하게 되어있다.

정기보고 외에 사내검정에 관한 사항의 변경승인 신청, 사내검정에 관한

사항의 변경신청서, 사내검정합격자에 부여하는 칭호의 변경신청서, 사내검

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 사내검정의 폐지 신고 등에 대해서도 각각 보고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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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있으며 그 내용은 <표 Ⅳ-4>에 제시되어있다.

<표 Ⅳ-4> 인정사내검정보고 등 절차 일람표

명칭 보고가 필요한 경우 보고시한 보고내용

사내검정사업
계획 등에 관
한 서류

정기적으로(매년)
각 사업 년도
개시 후, 지
체 없이

(1)해당 년도의 인정사내검정
의 실시계획서
〔실시일정표, 실시장소, 수험
예정자수 등에 대해 기재한
다〕
(2)전년도에 대한 수지계산서
(3)전년도에 대한 인정사내검
정의 실시상황보고서
〔실시일, 실시장소, 수험자수
등에 대해 기재한다.〕

사내검정에
관한 사항의
변경승인신청

다음 사항을 변경할 때
(1)인정사내검정의 명칭
(2)대상직종의 명칭
(3)검정의 기준
(4)사내검정실시규정

사전에
(1)변경 내용
(2)변경 시기
(3)변경 이유

사내검정에
관한 사항의
변경신청서

다음 사항을 변경할 때
〔사업주의 경우〕
(1)사업주의 명칭
(2)사업주의 소재지〔사
업주의 단체 및 그 연합
단체의 경우〕
(1)단체·연합단체의 명칭
(2)단체·연합단체의 소
재지
(3)단체·연합단체의 정
관, 기부행위 또는 규칙

지체 없이
(1)변경 내용
(2)변경한 연월일

사내검정합격
자에 부여하
는 칭호의 변
경신청서

칭호를 변경할 때 사전에
(1)변경 내용
(2)변경한 연월일

사내검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

후생노동대신이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

지체 없이
인정사내검정의 실시에 관한
자료

사내검정의
폐지 신고

인정사내검정을 폐지했
을 때

지체 없이
(1)폐지년월일
(2)폐지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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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일본의 공적자격제도가 우리나라의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 사후관리에 주

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일본은 공적자격에 대한 사후관리를 정기보고 라는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

다. 따라서 인정을 받은 기능심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각 사업 년도 개시 일

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대신에게 정기적으로 보고를 해야한다. 그 보고 내

용은, 기능심사인정제도의 경우, (1) 해당 년도의 사업계획서[기능심사관계는

실시일정표, 실시장소, 수험예정자수 등에 대해 기재한다], (2) 해당 년도의

수지계산서, (3) 전년도의 사업 개황, (4) 전년도의 기능심사 실시상황[실시일,

실시장소, 수험자수 등에 대해 기재한다], (5) 전년도의 수지결산서, (6) 전년

도말 현재의 재산상황 등이다.

정기보고를 받은 노동대신은 체크리스트의 각 항목에 따라 보고 받은 내

용에 대해 심사를 하게 된다. 체크항목은 14개로 사업 년도, 기능심사의 명

칭, 심사의 기준, 기능심사실시규정 또는 칭호의 명칭과 그 외 칭호 부여에

관한 사항, 심사에 임하는 자의 선임상황 등이다(<표 Ⅳ-3> 참조).

이들 항목에 대한 심사결과는 적(適)·부(否)로 평가하게 되어있고, 그 평

가 결과에 따라 인정취소 등의 처벌을 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공인민간자격의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

해 심사항목개발 및 평가 매뉴얼 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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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국가공인 민간자격 사후관리 방안

앞에서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사후관리에 대한 필요성과 현황, 민간자격관

리자 및 소관부처 담당자들의 사후관리에 대한 의견, 그리고 일본의 공적자

격에 대한 사후관리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장에서는 국가공인 민간자격 사후관리의 기본

원칙 및 방향, 그리고 사후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1. 사후관리의 기본 원칙 및 방향

민간자격은 국가공인 이후의 질 관리가 그 이전보다 자격제도의 공신력

확보를 위하여 더욱 중요하다. 이를 위한 공인민간자격 사후관리의 기본 방

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사후관리는 민간자격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사

후관리는 공인민간자격의 질적인 수준을 지속적으로 우수하게 유지하면서

민간자격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우선적인 중요성이 있다. 이를 위하여

사후관리를 위한 제반 절차와 양식이 궁극적으로 민간자격관리 기관의 업무

에 부담이 되어 자격의 질 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공인민간자격의 질적인 수준을 유지하면서 자격 취득자와

산업체에 신뢰할 만한 신호제공 기능을 할 때 전반적인 민간자격의 활성화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외부용 공인 유지의 수단뿐만 아니라, 내부용 자격 관리·운영의 목

적 달성 수단으로도 활용되어야 한다. 사후관리는 단순히 국가 공인을 받은

이후에 공인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자

격 관리 기관 및 자격체제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인식되

어야 한다.

셋째, 일반 경영과 분리된 별도의 관리 시스템이 아닌, 일반 경영체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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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된 일상적인 경영 시스템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인민간

자격관리 운영 기관에서 사후관리를 일상적인 기관의 경영과는 별개로 인식

하고,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를 마련할 경우에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을 감안

한다면, 사후관리의 효과 저하뿐만 아니라, 기관 전체의 효율성에도 나쁜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사후관리는 자격 관리운영 기관의 일상적인 경영체제에

스며들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기관 및 자격의 관리운영 절차에 따라 사후관

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문서중심의 점검 수준의 사후관리 차원이 아닌 자격 관리·운영의

궁극적인 개선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 절차와 문서화를 중요시하는 인증시스

템의 특성을 이용하여 사후관리를 실질적인 자격 관리운영 체제의 개선이

없이 단순히 필요한 문서만을 확보하는 수준에서 실시할 경우 그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다. 진정한 사후관리의 효과는 문서 수준의 형식적

인 절차를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자격의 개선이 수반되어야 거둘

수 있다.

다섯째, 정성적인 평가에 의한 사후관리 방식과 정량적인 평가에 의한 사

후관리 방식을 적절히 병행하여야 한다. 사후관리는 단순히 수량적인 사항만

으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자격의 질 관리 체제의 개선에 관한 내용들

은 관리운영 절차와 시스템에 관한 특징이 강하여 정량적이기보다는 정성적

인 측면이 강하다. 이러한 정성적인 부분의 평가를 포함할 수 있도록 정량평

가와 정성평가를 병행하는 사후관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비용절감형 시스템 사후관리 방식이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기본

방향에 따라 사후관리를 추진한다하더라도 그것이 비용이 많이 수반될 경우

에는 민간자격 관리기관의 경영 규모가 영세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성

이 약할 수 있다. 공인민간자격 관리기관이 이미 어느 정도의 재정적인 안정

성이 공인 심사과정에서 평가되었지만, 사후관리를 위한 비용이 기관의 재정

능력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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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후관리 방안

국가공인 민간자격 제도는 2000년도에 첫 시행된 후 2000년도, 2001년도에

각각 제1차, 제2차 국가공인을 실시하여 19개 기관의 35개 종목을 국가공인

하였다. 2002년도 10월 현재 제3차 국가공인을 심사 중에 있다. 이처럼 국가

공인 민간자격제도가 도입된 지 약 3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공인받은 민간자

격에 대한 질 관리 차원의 구체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앞

서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사후관리 현황에서 살펴보았듯이, 공인민간자격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보다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본 절에서는 사후관

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Ⅲ장에서 논의되었던 공인민간자격 관리자와 소

관부처 담당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사후관리 방법 및 형태, 공인민간자격

사후관리 매뉴얼 작성, 공인민간자격 DB 구축, 자격관리자 연수프로그램 운

영, 사후관리를 위한 협력체제 구축 방안, 제도적인 지원 방안 등으로 제시

하였다.

가. 사후관리 방법 및 형태

1) 사후관리 심사의 개념

공인민간자격 사후관리 심사란 민간자격관리자가 공인 당시 자격관리·운

영에 대한 질적인 수준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자격관

리·운영 규정, 방법, 상황, 검정시행 등 일련의 자격검정 관리·운영에 대하

여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련 기록을 분석하는 과정을 말한다(김현수 외,

2001).

2) 사후관리 심사의 방법과 주기

현재 민간자격의 공인 유효기간이 2∼5년인 관계로 민간자격 관리자들은

갱신심사로 사후관리 심사를 대체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반면에 소관부

- 55 -



처 담당자들은 매년 정기적인 사후관리 심사를 실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

다.

이와 관련하여 사후관리의 취지가 공인 민간자격의 질 관리이므로 정기적

인 사후관리 심사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며, 우리의 국가공

인 민간자격제도와 유사한 공적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공적자격에 대한 사후관리를 매년 정기보고의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참

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사후관리 심사는 정기적으로 시행하되, 별도의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도 사후관리 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가) 정기사후관리 심사

정기사후관리 심사는 지정 일로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인기관의 자격관리·운영 능력의 지속적인 적합성 및 이행

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일정한 절차에 따라 실시하도록 한다.

나) 특별사후관리 심사

특별사후관리 심사는 지도·감독상 요구되거나, 공인받은 민간자격 관리자

의 관리·운영 체계 가운데 공인 심사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실시한다. 중대한 변경이란 자격관리·운영 체계, 조직 및

주요 임원, 중요한 방침 및 절차, 검정체계의 변경 등을 말하며, 이러한 변경

사항이 발생될 경우 소관 부처에 통지하도록 한다. 또한 사회적인 물의를 일

으켰거나 자격취득자로부터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하도록 한다.

다) 갱신 심사

갱신심사는 공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공인자격관리기관에 대하여

최초 공인심사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실시하도록 한다. 갱신 등록코자 하는

공인기관은 지정유효기간 종료 최소 3개월 전에 갱신심사 신청서를 제출하

여야 하며, 갱신신청 전에 모든 사후관리 심사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를 완료하여야만 신청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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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후관리 심사시 중점 점검 사항

사후관리 심사시 중점적으로 점검하여야 할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자격증 발급의 전반적 시스템 점검

② 검정 응시율, 검정 합격률, 검정시험의 공정성 및 타당성

③ 공인자격종목에 대한 시행 관리·운영의 합리성

④ 공인자격취득자의 진로 및 자격활용의 활성화 대책 추진여부사항

⑤ 사후관리의 시행여부 및 적정도, 담당 인력 및 부서의 유무

⑥ 산업현장과 사회의 변화수용 여부

⑦ 보수교육실시방법의 적절성 점검

⑧ 이전 심사 이후의 개정된 자격 관리·운영 규정 및 자료관리 실태

⑨ 이전 심사시 지적 사항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

4) 사후관리 심사 절차

공인 받은 민간자격 관리자는 매년 자격의 개시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에 해당하는 심사 서류를 사후관리 심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한다.

① 해당 년도의 사업계획서[자격검정 실시일정표, 검정장소, 예상 응시자수

등 기재]

② 해당 년도의 수지계산서

③ 전년도의 사업 개황

④ 전년도의 자격검정 실시 상황[실시일, 검정장소, 응시자수 등 기재]

⑤ 전년도의 수지결산서

⑥ 전년도말 현재의 재산상황

⑦ 기타 소관부처에서 사후관리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이후 사후관리 심사기관에서 1차 정기보고 내용을 검토 후 미진한 사항을

중심으로 2차 기관방문 실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그리고 사후관리 심사기관은 최종적으로 사후관리 심사기관의 의견을 첨

부한 사후관리 심사 결과를 소관 부처에 통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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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후관리 심사 결과 활용

이상과 같은 사후관리 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공인민간자격의 질 제고

를 위해 활용하도록 한다.

첫째, 사후관리 심사결과 공인민간자격의 관리·운영이 부적절하게 시행되

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결과를 공개하고 부적절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한다. 또한 중요 사항에 대한 관리·운영이 현격히 부적절하여 공인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근거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둘째, 정기 또는 특별사후관리 심사 결과는 향후 해당 공인민간자격의 유

효기간이 만료되어 갱신여부를 심사하게 될 경우 평가자료로 활용하도록 한

다. 이때 사후관리 심사시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갱신심사 항목

과 절차를 간소히 하도록 하고, 일정 점수 이하를 취득한 경우에는 갱신심사

항목과 절차를 보다 철저히 하여 공인민간자격 관리자가 평상시 공인민간자

격의 질 관리에 노력하도록 유도한다.

셋째, 소관부처 등 각종 기관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우수 민간자격에 대한

소개를 하거나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게 될 경우 사후관리 심사 결과를

활용하여 우수한 점수를 취득한 종목을 우선적으로 추천하도록 한다.

6) 사후관리 심사 영역 및 항목

이상과 같이 제시된 사후관리 심사 중 공인민간자격 관리기관의 관리·운

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게 될 정기사후관리 심사의 심사 영역과 항목

을 예시하면 <표 Ⅴ-1>과 같다.

이와 같은 공인민간자격의 사후관리 심사 영역과 항목은 크게 자격 관

리·운영 기준의 변경여부와 자격 관리·운영 현황으로 구분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분리하였다.

먼저, 자격 관리·운영 기준의 변경 여부 부문에서는 자격기본법시행령 제6

조 각호를 항목으로 하여 변경공인 신청대상 항목을 공인 이후 임의로 변경

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며, 기타 변경 사항은 기타 자격 관리·운영 기준

을 소관부처의 승인 없이 임의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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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 정기사후관리 심사 영역 및 항목표 예시

심사 부문 심사 영역 심사 항목

자격 관리·

운영 기준의

변경여부

주요 변경 사항
자격종목 및 등급
검정방법
검정과목

기타 변경 사항

응시자격
검정료
합격기준
기타 기준 및 절차

자격 관리·

운영 현황

기관의 관리·운영 현황

인력 및 조직
시설 및 장비
재 정
자격 질 관리 시스템의 효율성
자격 정보 제공 체제
민원 처리의 적절성

접 수

일반 응시자자격 준수 여부
면제 응시자자격 준수 여부
수험원서 및 연명부 일치 여부
접수 방법의 적절성

시험문제

출제·인쇄

·보안

출제

출제위원(검토위원포함)수의 적절성
출제위원 공정성, 전문성 확보 여부
출제시 보안의 적절성 여부
출제 절차 준수 여부
관련 문서 및 서류 비치 여부

인쇄
인쇄방법의 적절성
시험문제 파지 처리 등에 관한 사항

운송 운송방법의 적절성

검정시행

시험감독위원
시험감독위원 위촉 적절성
시험감독위원 배치기준 준수 여부
시험관리·감독 규정 준수 여부

시험장 선정

및 준비
시험장 선정 기준 및 방법의 적절성

채 점

채점위원의 공정성, 전문성 확보 여부
채점의 오류 여부
채점절차 준수 여부
채점결과 및 답안지 보관 여부

자격발급 및 등록
자격발급 및 등록 절차의 적절성 여부
자격발급 및 등록 시스템의 적절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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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자격 관리·운영 현황 부문에서는 기관의 관리·운영 현황과 자

격검정의 시행 절차상 필요한 응시자 접수, 시험문제 출제·인쇄·운송, 검

정시행, 채점, 자격등록 및 발급, 기타 영역으로 구분하여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각 영역별 주요 항목의 점검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기관의 관리·운영 현황은 자격검정의 관리·운영을 위한 하드웨어 중

심의 기관의 관리·운영 능력을 점검하는 것이다.

인력 및 조직에서는 자격검정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 체계성 및 인력의 전문성과 문서상 부서간의 업무분장

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지방 및 지역별 산하 조직이 일을 경우 이들

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시설 및 장비는 자격검정을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시설 및 장비의 확보여

부 및 이의 활용 여부 등에 대하여 점검한다.

재정에서는 기관운영비와 검정운영비가 분리되어 있는지, 실행예산의 편성

의 합리성, 예산 및 결산보고서 작성 여부 등의 확인을 통해 검정운영비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점검한다.

자격 질 관리 시스템의 효율성에서는 자격관리기관 자체적으로 자격의 질

관리를 위한 검정결과 피드백 시스템 또는 내부 감사 절차 등과 같은 별도

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를 점검한다.

자격 정보 제공의 체제에서는 자격응시자에게 자격시험 시행 및 절차, 교

육훈련 정보 등과 해당 자격의 사회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기업 등에 자

격정보 제공 여부 및 정보의 정확성 등에 대하여 점검한다.

민원 처리의 적절성 자격에 대한 다양한 민원에 대한 처리 기준 및 절차

와 처리 내용 등을 점검한다.

② 접수는 자격응시자의 접수에서 수험원서 교부에 관한 사항이다.

일반응시자 및 면제응시자자격에서는 응시원서 서류접수 및 심사절차와

각 응시자가 해당 응시자격에 부합하였는지를 점검한다.

③ 시험문제 출제·인쇄·보안에서는 시험문제 출제에서 시험장까지의 운

송 과정 방법 및 절차와 출제 및 운송 과정시 시험문제의 보안에 필요한 조

치가 적절하게 시행되었는가를 점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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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출제위원의 적절성에서는 검정과목별 출제위원의 인력 풀 사항과 실

제 과목별 출제위원 수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점검을 한다.

또한 출제위원의 공정성 및 전문성에서는 출제위원의 위촉기준의 적절성,

위촉 출제위원이 위촉기준에 부합하였는지, 실제 문제를 출제하였는지 출제

위원이 자격검정에 응시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④ 검정시행에서는 검정장 선정 및 검정장에서의 시험관리감독의 기준의

적절성 및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시험관리감독 위촉의 적절성에서는 감독위원과 응시자간의 연관성이 있는

지, 위촉 시험관리감독자가 실제로 해당 시험의 관리감독을 수행하였는지 등

을 점검한다.

⑤ 채점에서는 채점위원의 선정 기준, 채점절차에 대한 적절성과 채점의

오류 여부 등을 점검하다.

⑥ 자격발급 및 등록에서는 검정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자격증이 발급되

었는지, 자격증 발급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를 점검

한다.

⑦ 기타에서는 이상에서 언급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점검한

결과에 대한 사항을 기술한다.

이상과 같은 정기사후관리 심사 항목의 평가 척도는 자격 관리·운영 기

준의 변경 여부 부문은 변경의 여부와 그 내용만을 확인하도록 하며, 자격

관리·운영 현황 부문은 각 심사 항목별로 우수, 보통, 미흡의 3단계로 평가

를 실시하여 배점화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심사항목별 배점은 추후 사후관리에 대한 매뉴얼 작성시 확정

하고 사후관리 심사자뿐만 아니라 공인민간자격 관리자에게도 공개하여 자

율적인 질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제도적인 지원 방안

1) 사후관리의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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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는 현행 법령상 각 소관 부처의 업무이므로 사후관리 주체는 1차

적으로 소관부처가 담당한다. 그러나 앞서 사후관리가 잘 시행되지 않고 있

는 상황에 대해 소관부처의 담당자들이 지적하였듯이, 담당 인력의 미확보로

인한 업무의 전문성 결여가 우려된다. 따라서 자격제도 및 기관평가 전문인

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기관에서 사후관리를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전문성과 사후관리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현행 자

격기본법상의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위한 조사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

원에 사후관리 심사에 관한 사항도 일괄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위

탁할 필요가 있다.

2) 행·재정적 지원 방안

공인민간자격 소관 부처의 자격제도 운영 담당인력의 확보와 자격관련 연

수과정의 이수가 필요하다. 현재 일부 부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부처가 자

격과 관련한 전담인력의 확보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담당자의 잦은 인사

이동에 따라 전문성을 확보하고 충분한 자격관련 정책을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다. 특히 신규 담당자에게는 자격관련 연수과정을 이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연수과정은 이미 앞에서 살펴본 연수 프로그램을 적용하도록 한다.

3) 공인자격의 활용도 제고 방안

자격기본법의 도입을 통하여 본격적인 민간자격의 양적인 성장을 통한 활

성화에는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 이에 공인민간자격이 더욱 산업계의 수요

에 부응하고, 공인제도 도입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격의

질 관리를 통하여 그 수요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격기본법이나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의 조속한 보완 및 제정이

필요하고 특히 위반사항별 세부 행정처분(공인취소 및 제재규정)에 대한 기

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사후관리 관련 전문기관 등을 법상 규정하여 전문

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민간자격기관의 공인 유효기간설정이 현재

소관 부처별로 상이한 것을 일괄적인 관리를 위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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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후관리를 위한 협력체제 구축 방안

1) 공인민간자격관리자 협의체 구성

공인민간자격의 질 관리를 위한 사후관리는 정부 주도적으로 실시하기보

다는 공인민간자격관리자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정부는 이러한 자

체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사후관리 자체를 정부 주도적으로 실시할 경우 민간자격관리자의 다양한 창

의성과 다양성을 자칫 손상함으로써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공인민간자격관리자의 자율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하여 국가공인 민간자격

관리 기관들의 대표성을 갖는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협의체는 자체

윤리규정 등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서 자체적으로 공인민간자

격의 질적인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2) 관계부처간의 협력 체제

현행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상 공인의 결정 및 사후관리 업무가 해당 자

격의 소관부처에서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마다 공인

의 수준 및 사후관리가 상이하게 실시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앞서 조

사에서 사후관리가 상이하게 실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Ⅲ장 참조).

이는 민간자격에 대한 소관부처의 권한 강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부처

간에 운영 체제의 차이에 따른 공인자격 전반의 질적인 통일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공인민간자격의 소관부처간에 유기적인 의사소통

채널을 마련하여 공인제도 운영 전반의 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공인민간자격 소관부처간의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부처간 협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관계부처간 정기적인 협의회를

통하여 부처간 사후관리 기준과 절차의 적용에 대한 협의와 행정지도 사항

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도록 한다. 협의된 결과는 각 부처별로 사후관리 및

행정지도 등에 반영하도록 하고, 중요한 사항은 향후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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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선을 위하여 반영하도록 한다.

라. 자격관리자 능력 개발 지원

1) 관리·운영 능력 제고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

민간자격관리자와 소관부처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사 결과 민

간자격관리자에 대한 자격의 개발과 운영 등의 체계성, 운영조직과 인력, 검

정 시설 및 장비 등 전반적인 자격의 관리·운영 등의 전문적인 연수가 필

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뿐만 아니라 자격관련 신지식 및 신기술, 기초

법률, 업계현황 등 자격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연수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현실적으로 민간자격관리자가 자격체제와 민간자격관리·운영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이다. 따라서 의견조사 결과 전문적인 자격의 관

리·운영에 관한 연수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하다.

2) 사후관리에 대한 매뉴얼 작성

공인 민간자격 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후관리 심사를 한

다는 것은 민간자격관리자들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 담당자들에게 큰 부담으

로 작용한다. 따라서 사후관리에 관한 정형화된 매뉴얼의 보급이 시급하다.

앞서 Ⅲ장의 의견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민간자격 관리자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소관 부처 담당자들도 정형화된 매뉴얼의 보

급을 원하고 있다. 물론 자격종목마다 나름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격종목

의 특성을 반영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마. 공인민간자격 D B구축

자격기본법의 제정으로 민간자격제도의 도입이 본격적으로 허용되면서, 민

간자격의 개발·시행 및 민간자격 취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

으며, 민간자격에 대한 정보 제공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김현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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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이런 상황에서 공인 민간자격의 DB 구축을 통해 민간자격의 활성화 및 지

원을 할 수 있으며, 실태와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 유사자격의 유무 확인 및

상호정보를 교환할 수 있으며, 고용주들의 자격취득자에 대한 정보로 이용할

수 있고, 민간자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국민 개

개인의 적성과 목적에 부합되는 민간자격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적 수준에서 민간자격 데이터 베이스를 구

축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규칙은 한국직업능력개발

원 등 전문기관에서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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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posals on Post-Management of Accredited Private Qual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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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mmary of Research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and

situation of post-management of accredited private qualifications, and to

come up with measures that may be utilized by the relevant personnel at

the ministries responsible for post-management and the private

qualifications-operating institutions through a survey on post-management.

In order to fulfill the objectives of the research, analysis of documents

on qualifications policy, compiled documents on the current status of

operation of accredited private qualifications and previous research

documents on the subject of promotion of private qualifications was

carried out. In addition, a study on the post-management status and a

survey of opinions of private qualifications managers and relevant

personnel at responsible ministries were conducted . As part of the efforts,

the contents and direction of the research were set, and with the aim of

reviewing the post-management measures, a consultative specialist meeting

was held with the participation of accredited qualifications manager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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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 post-management measures.

2. Current Status of Accredited Private Qualif ications

The Accredited Private Qualifications System is a national accredited

qualifications system that involves a set evaluation and assessment

procedures on private qualifications where those deemed necessary and of

high-value in terms of quality to the nation and society are accredited .

Investigation and research on private qualifications applying for

accrediting are undertaken by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KRIVET) which have been implemented in

earnest since 2000.

The criteria for accrediting private qualification under the scheme are as

follows: The applicant should possess ① capability to manage and

operate a private qualifi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basic direction on

the operation of qualifications system, ② a testing track record of over 3

times with an implementation period of over 1 year on the day of

application, ③ undertake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a systematic

qualifications system, ④ and if there are relevant national qualifications,

that the test standards, test subjects, and application qualifications for tests

are identical or highly similar to those required for national qualifications.

For the first round of selection, among the applicants including

institutions and subjects, 28 subjects from 12 institutions were designated

as accredited private qualifications.

Since its initiation in 2000, the status on application for national

accredition by private qualifications shows that 108 institutions and

individuals had applied for accredition of 217 subjects.

In 2001, the number of institutional applicants was 69, a 63.9%

reduction compared to 108 institutions for 2000, and as to the number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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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ed subjects, 114 subjects were applied in comparison to 217 in 2000,

a 52.5% reduction .

The first and second rounds of national accredition of private

qualifications resulted in, as of now, a total of 19 institutions and 35

subjects.

3. Problems due to the N on-Implementation of Post-Management

and the N eed for Post-Management

In accordance with Article 19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on Basic

ACT on Qualifications, the Ministry of Labor performed its duties in

offering guidance and undertaking evaluation of private qualifications

applying for accredition for the year 2000 during a two-week period

between January 21, 2002 and February 2, 2002. The process revealed a

number of problems with regard to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accredited private qualifications. First, some were found not to have

followed management and operation regulations. Secondly, there were

cases of qualifications being operated in manners other than applied for

on the original application form following the acceptance of the national

accredition . Third, there were cases of poor selection in questions for tests

and assessment of outcomes. Fourth, in terms of nation-wide

qualifications, some operations in regional branches of the qualifications

tended to be ill-managed . Fifth, as to the issuance of qualifications

certificates, the treatment of photos during the course of manufacturing

the qualification certificates and the dispatching and reception of

qualification certificates from the main office to regional branches were

found to be unclear, or in some cases, there was discrepancy in the

number of re-issued qualifications certificates between the main office and

the regional bran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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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bove cases confirm the likelihood of development of problems in

the event of no post-management being put in place, furthermore, they

strongly illustrate the need for post-management. Kim Hyun-soo(2001) and

others have suggested the following three points in support of

post-management, pointing out that post-management will bring about :

① enhancement in quality of accredited private qualifications, ②

establishment of a stable and sustained qualifications management and

operation system, and ③ balanced development of accredited private

qualifications.

4. N ational Qualif ications System in Japan

Qualifications in Japan are generally divided into three types; national

qualifications, private qualifications and publically-accredited qualifications.

Among these, the main operator of the publically-accredited qualifications

is the private-sector, but the government is responsible for awarding

accreditions following an evaluation of the feasibility and value of the

applied qualifications, hence it can be seen as a mix between national and

private qualifications systems. Meanwhile, the publically-accredited

qualifications system is divided again into the Qualifications and Skills

Evaluation and Accredition System and the In-house Testing and

Accredition System .

The Qualifications and Skills Evaluation and Accredition System was

launched in 1973 as a Minister of Labor-accredited system on the legal

basis of the Qualifications Evaluation and Accredition Regulations (1973,

Law No. 54, Department of Labor) covering qualifications considered

necessary to the promotion of 'skills' , as part of a skills evaluation process

carried out by a public institution or a non-profit-seeking institution (legal

public entity). Those subject to skills evaluation were carried out wit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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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of promoting improvement in vocational skills.

Meanwhile, the In-house Testing and Accredition System includes areas

such as advanced skills that are subject to rapid changes due to

technological innovations, special skills needed for vocational processes

within the enterprises, and skills required for the operation and

manufacturing of conveyors, or skills that take into account the special

nature and requirements of the enterprises. As a national skills testing

system, it particularly includes subjects that are difficult to be tested on a

nation-wide basis on the same date, and was established in 1984 as a

Minister of Health, Labor and Welfare-accredited system on the basis of

In-house Testing and Accredition Regulations covering subjects that are

deemed to be acceptable for promotion of technological development.(Law

No.88, Ministry of Labor, 1984. For reference, read the [Note] section .)

As to the means in post-management, qualifications are managed

through regular reporting.

5. Proposals for the Post-Management of Accredited Private

Qualif ications

A) Methods of Post-Management

Post-management shall be held through assessment, and depending on

the method employed, it shall be divided into regular post-management

assessment, special post-management assessment, assessment for renewal

and reports by accredited private qualifications.

Post-management is the main task of the relevant ministries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therefore, the primary post-management operator

shall be the relevant ministries. However, the lack in professionalism due

to the lack of sufficient number of personnel in charge of the task is one

of the concerns. In order to prevent such a problem, there should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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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s that allows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KRIVET), the research institute specializing in qualifications

system, to be assigned unilateral responsibility for post-management.

B) Legal Assistance

First, it is necessary to allow a single organization to held responsible

for post-management. It would be advisable for a single institution

equipped with the necessary specialists and personnel to deal with

qualifications system and institution assessment to oversee

post-management procedures for the sake of ensuring both professionalism

and unitary post-management.

Second, there should b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assistance that are

realistically-feasible. For that end, securing personnel that will be

responsible for qualifications system at relevant ministries to handle

accredited qualifications and completion of training courses on

qualifications by the personnel are indispensible. In particular, those newly

appointed to the task should be required to undergo training sessions on

the subject of qualifications.

Third, for the purpose of enhancing the utilization rate of accredited

qualifications, basic qualifications acts or enforcement ordinances as well

as implementation acts and other legal measures should be revised or

enacted at the earliest date. In particular, it is urgent to prepare detailed

administrative measures to counter specific cases of violations (revocation

of qualification and restrictions).

C) Establishment of Cooperative Partnerships for Post-management

To ensure the independent post-management of the accredited private

qualifications managers, it is necessary to set up a consultative body

composed of representatives from the accredited private qualifications

- 74 -



institutions. In addition, an organic channel of communications should

be set up between the responsible ministries of accredited private

qualifications in order to establish a cooperative partnership covering

overall aspects of the operation of the accredited qualifications system .

D) Training Programs for Qualif ications Managers

Specialized training courses are called for covering overall aspects of

qualifications management and operation such as the systematic structure

involved in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qualifications by private

qualification managers, organization chart and human resources, testing

facilities and equipments etc.

E) Establishment of a D B on Accredited Private Qualif ications

The establishment of a database on accredited private qualifications will

enable the promotion of accredited private qualifications and extension of

assistance, the assessment of the current situation and status which will

help in checking the existence of similar qualifications and facilitating

mutual exchange of information, and part of the information may be used

by employers to gain access to information on qualifications. Moreover, it

will allow the promotion and propagation of precise information on

private qualifications to the general public to provide each and every

individual with the opportunity to select private qualification or

qualifications to suit individual preference and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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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공인민간자격 사후관리 방안에 관한 조사

1. 민간자격관리기관

안녕하십니까?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 직업교육훈련제도 및 자격제도

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국민의 직업능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

니다.

이번 설문의 목적은,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현행 공인민

간자격의 사후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공인민간자격의

사후관리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각 문항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해당사항이 없는 문항의 경우에도

간단하게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작성하신 설문지는 9월 24일 오전

(12:00)까지 Fax로 보내주십시오.

바쁘시더라도 공인민간자격 연구를 위해 시간을 할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내용이 많을 경우 별도의 용지에 문항번호 기입 후 따로 작성하여 보내

주셔도 됩니다 .

감사합니다.

2002년 9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문의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능력자격연구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2동 15-1번지 (우)135-949

Tel : 서준호 02-3485-5162

윤여인 02-3485-5070

권윤숙 02-3485-5183

Fax : 02-3485-5110, 02-3485-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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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 기관명 :

· 설립년도 :

· 기관의 주소 및 연락처

주소 :

전화 :

Fax :

· 운영중인 공인민간자격 현황

종목명 등급 공인 년도
총

검정횟수
자격

취득자 수
합격률

해당
담당자 수

■ 국가공인 민간자격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

1. 귀 기관의 국가공인 이후의 민간자격 종목을 관리·운영하면서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응시자 수 변화, 자격취득자 진로현황 등)

2. 귀 기관에서 발급되는 자격종목에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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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2-2. 기관에서 자격증 갱신은 주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2-3. 자격증 갱신방법에서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3. 귀 기관에서는 공인된 민간자격종목에 대한 자체 사후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3-1. 수행하고 있다면 어떤 형태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3-2. 사후관리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4. 민간자격에 대한 국가공인이후 귀 기관에서는 자격의 관리·운영과 관

련된 사후관리에 변화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4-1. 변화된 부분들이 있다면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4-2. 앞으로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5. 귀 기관은 국가공인 이후 해당 종목에 대한 정부부처로부터 사후관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5-1. 사후관리를 받은 적이 있다면, 언제 받았습니까(기간)?

5-2. 사후관리에 대해 귀 기관이 준비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5-3. 정부부처에서 사후관리 시 요구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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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사후관리 후 지적 사항은 무엇입니까?

■ 국가공인 민간자격 사후관리 방안에 관한 요구

6. 국가공인 민간자격에 대한 사후관리가 잘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

까?

6-1. 그렇다면 그 이유는?

6-2.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6-3. 사후관리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

까? (예 : 정기사후관리, 특별사후관리, 갱신심사 등)

6-4. 사후관리의 주기는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6-5. 사후관리를 심사형태로 할 경우, 심사항목(기준)으로 어떤 것이 필

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6-6. 사후관리를 심사형태로 할 경우, 이 업무는 어느 기관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6-7. 사후관리 심사결과처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7.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7-1. 필요하다면, 매뉴얼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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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가 공인 민간자격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인민간자격

기관간 협력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8-1. 필요하다면 협력체제를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9. 귀 기관은 공인받은 민간자격관리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경우,

정부부처 및 공인민간자격 조사 연구기관에서 어떤 형태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0. 귀 기관은 자격 전문 연구기관에서 자격관리자 연수프로그램 등을 운

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0-1.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내용들이 연수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1. 공인 민간자격뿐만 아니라 민간자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1-1. 데이터베이스구축 업무는 어느 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

고 생각하십니까?

12. 앞으로 귀 기관의 민간자격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제도적으로 어떤 지

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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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부처

k

안녕하십니까?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 직업교육훈련제도 및 자격제도

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국민의 직업능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

니다.

이번 설문의 목적은,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현행 공인민

간자격의 사후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공인민간자격의

사후관리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각 문항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해당사항이 없는 문항의 경우에도

간단하게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시더라도 공인민간자격 연구를 위해 시간을 할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9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문의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능력자격연구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2동 15-1번지 (우)135-949

Tel : 서준호 02-3485-5162

윤여인 02-3485-5070

권윤숙 02-3485-5183

Fax : 02-3485-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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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인 민간자격관리자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

1. 귀 부처에서 관장하는 공인 민간자격의 종목은 무엇입니까?

2. 귀 부처는 공인 민간자격관리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2-1. 수행하고 있다면 어떤 형태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사후관리 기준, 매뉴얼, 사후관리 주기 및 횟수)

2-2. 사후관리 결과에 따른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3. 만약 사후관리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국가공인 민간자격관리자 사후관리 방안에 관한 요구

3. 국가공인 민간자격관리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1.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면 그 주기는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

십니까?

3-2. 사후관리를 심사형태로 할 경우, 심사항목으로 어떤 것이 필요하다

고 생각하십니까?

3-3. 사후관리를 심사형태로 할 경우, 이 업무는 어느 기관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4. 심사는 주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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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사후관리 심사결과처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6.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 귀 부처는 국가공인 민간자격관리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비하기 위하

여 관련 부처간 협력체제를 구축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 앞으로 국가공인 민간자격관리자에 대한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제도적으

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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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일본 공적자격제도의 인정규정

1. 기능심사인정규정

기능심사인정규정(1973년 9월 28일, 노동성고시제 54호)을 다음과 같이 정

하고, 1973년 10월 1일부터 적용하였다.

(기능심사의 인정)

제 1조 후생노동대신은 노동자의 기능향상과 기능노동자의 경제적·사회

적 지위의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동자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의 정도를 심사, 증명하는 사업(이하「기능심사」라고 한다.) 중,

민법(1896년 법률 제 89호)제 34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법인, 그 외의 영리

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이하「공익법인등」이라고 한다.)가 실시하는 기

능심사로서, 기능진흥상 장려할 만한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심사의 인정(이하 「인정」이라고 한다.)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한다.)

(平一二勞告 120·일부개정)

(인정의 기준)

제 2조 인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능심사를 실시하는 자가 공익법인등이고, 다음에 명시하는 요건을

만족하는 자일 것

ㄱ. 기능의 진흥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일 것

ㄴ. 기능심사의 실시에 필요한 자산 및 능력을 가진 자일 것

ㄷ. 그 외 기능심사를 실시하는 데 적합한 자일 것

2. 기능심사가 노동자가 보유하는 직업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에 대한 사

회적 평가의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인정되는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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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능심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특정한 기업 및

사업만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닐 것

4. 기능심사가 직업능력개발 촉진법( 1969년 법률제 64호)제 62조의 규정

에 근거한 후생노동대신이 행하는 기능검정과 경합하는 것이 아닐 것.

5. 기능심사의 심사(이하 「심사」라고 한다.)의 기준이 적절할 것

6. 매년 일회이상 심사가 실시될 것

7. 심사에 임하는 자의 선임 방법과 그 외 심사의 실시 방법이 적절하고

공정할 것

(昭60勞告62·平一二勞告 120·일부개정)

(인정의 신청)

제 3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공익법인 등은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기능

심사의 명칭 및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다음에 명시

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후생노동대신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기부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규약(이하「정관등」이라고 한

다.)

2 대표자 그 외의 임원의 명부 및 이력서

3 재산 목록 및 재산의 관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4 신청전 2년간의 사업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및 수지결산서

5 신청후 2년간의 각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6 심사의 기준을 기재한 서류 및 기능심사 실시규정

7 기능심사에 관한 사무의 조직을 기재한 서류

8 심사에 합격한 자에 칭호를 부여할 경우, 칭호의 명칭과 그 외 칭호의

부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9 그외 필요한 서류

2 전항 제4호 및 제5호에 명시된 서류는 기능심사에 관한 사항과 다른 사

업에 관한 사항을 구별하여 기재한 것이야 한다

3 제1항 제6호의 기능심사 실시 규정은 기능심사의 실시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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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의 실시 횟수, 시기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 심사에 임하는 자의 선임에 관한 사항

3 심사 문제의 작성 및 합격자의 판정에 관한 사항

4 합격자의 등록 및 증명에 관한 사항

5 심사수수료 및 심사를 받으려고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외 기능심사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平6勞告49·平一二勞告 120·일부개정)

(노동성인정의 표시)

제 4조 인정을 받은 기능심사를 실시하는 공익법인 등(이하「인정법인등」

이라고 한다)은 인정을 받은 기능심사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인정」의 표

시를 하도록 한다.

(平一二勞告 120·일부개정)

(변경의 승인등)

제 5조 인정법인등은 기능심사의 명칭, 심사의 기준, 기능심사실시규정 또

는 칭호의 명칭 그 외 칭호의 부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는 변경

의 내용 시기 및 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 후생노동대신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2 인정법인등은 정관등, 대표자와 그 외 임직원 및 기능심사에 관한 사무

의 조직을 변경했을 때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후생노동대신에게 신고해

야 한다.

(平6勞告49· 제6조繰上·일부개정, 平一二勞告 120·일부개정 )

(사업계획등에 관한 서류의 제출)

제 6조 인정법인등은 매사업년도개시일로부터 3월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서류를 후생노동대신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년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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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년도의 사업 개황

3 전년도의 기능심사 실시 상황

4 전년도의 수지결산

5 전년도 말 현재의 재산 상황

2 제 3조 제 2항의 규정은 전항 제1호 및 제4호에 명시된 사항에 관계되

는 서류를 표준으로 하여 사용한다.

(平6勞告49· 제8조繰上·일부개정, 平一二勞告 120·일부개정)

(자료의 제출)

제 7조 인정법인等은 기능심사의 실시에 대해 후생노동대신으로부터 필요

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을 경우는 해당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平6勞告49· 제9조繰上, 平一二勞告120·일부개정)

(기능심사의 폐지 신고)

제 8조 인정법인등은 인정을 받은 기능심사를 폐지했을 경우는 폐지시기

및 이유를 후생노동대신에게 신고해야 한다.

(平6勞告49· 제10조繰上, 平一二勞告 120·일부개정)

(인정등의 취소)

제 9조 후생노동대신은 인정법인 등이 다음의 각호 중 어느 한 경우에라

도 해당할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 2조의 인정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을 때

2 제 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후생노동대신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에, 그 승인을 받지 않았을 때(다음에 명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심사에 합격한 자에 칭호를 부여하는 인정법인 등 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칭호의 명칭 그 외 칭호의 부여에 관한 사항의 변경의 승인을

받은 인정법인 등이 심사에 합격한 자에게 해당 인정 또는 승인에 관련된

칭호 이외의 칭호를 부여했을 때

4 제 5조 제2항 또는 제 6조 및 제 7조의 규정에 의해 신고 또는 제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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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는 경우에 그 신고 또는 게을리 했을 때

(平6勞告49· 제11조繰上·일부개정, 平一二勞告 120·일부개정 )

(인정 등의 고시)

제 10조 후생노동대신은 인정을 했을 경우는 인정법인 등의 명칭 및 사무

소의 소재지 및 해당 인정법인 등이 실시하는 기능심사의 명칭, 칭호의 명칭

그 외 필요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한다. 이들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 승인하

고, 또는 신고를 수리한 경우도 동일하다.

2 후생노동대신은 기능심사의 폐지신고를 수리했을 때, 또는 인정을 취소

했을 때는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한다.

(平6勞告49· 제12조繰上·일부개정, 平一二勞告 120·일부개정)

개정문( 1985년 9월 30일 노동성고시 제 62호)초

1985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0년 12월 25일 노동성고시 제 120호 ) 초

(적용기일)

제 1 이 고시는 내각법의 일부를 개정한 법률(2000년 법률 제 88호)의 시

행일(2001년 1월 6일)부터 적용된다.

2. 사내검정인정규정

사내검정인정규정(1984년 12월 17일, 노동성고시 제 88호)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1984년 12월 25일부터 적용하였다.

(사내검정의 인정)

제 1조 후생노동대신은 노동자의 직업에 필요한 능력(이하 「직업능력」이

라고 한다)의 개발 및 향상과 직업능력을 가진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

위의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사업주 또는 사업주의 단체 또는 그 연합단

체(이하 「사업주등」이라고 한다)가 그 사업에 관련된 직종에 대해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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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등이 고용하는 노동자(사업주의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에에서는 그 구

성원인 사업주가 고용하는 노동자)가 보유한 직업능력의 정도를 검정하는 제

도로서 기능진흥상 장려할 만한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른 인정(이하 단순히 「인정」이라고 한다.)은 이 규정

의 정한 바에 의해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직종(이하 「대상직종」이라고 한

다)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昭62勞告12·平一二勞告120·일부개정)

(인정의 기준)

제 2조 인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직종에 관계되는 전조 제 1항에 규정한 제도(이하 「사내검정」이라

고 한다)를 실시하는 자가 다음의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주 등일 것

ㄱ 사내검정의 실시에 필요한 자산 및 능력을 가진 자일 것

ㄴ. 그 외 사내검정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자일 것

2 사내검정이 노동자가 보유한 직업능력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향상에 도

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것일 것

3 사내검정이 직접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닐 것

4 사내검정이 직업능력개발촉진법(1969년 법률 제 64호)제 62조의 규정에

근거, 후생노동대신이 실시하는 기능검정을 보완하는 것일 것

5 대상직종에 관계되는 검정(이하 줄여서 「검정」이라 한다.)의 기준이 적

절할 것

6 검정이 어떠한 대상 직종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매년 일회이상 실시될

것

7 사내검정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조직이 확립되고, 또는 검정에 임하는

자의 선임 방법 그 외 검정의 실시 방법이 적절하고 공정할 것.

(昭60勞告62·平一二勞告120·일부개정)

(인정의 신청)

제 3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업주는 사내검정인정신청서(양식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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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다음의 각호에 명시된 서류를 첨부하여, 후생노동대신에게 제출해야 한

다.

1 해당 신청일의 사업년도의 전년도에 관련된 결산에 관한 서류

2 해당 신청일의 사업년도 및 차년도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내검정

의 실시계획서

3 검정의 기준을 기재한 서류 및 사내검정의 실시에 관한 규정 (이하

「사내검정실시규정」이라고 한다)

4 그 외 필요한 서류

2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업주의 단체 및 그 연합단체는 사내검정인정신

청서(양식 제2호)에 전항 각호에 명시된 서류 및 해당단체 또는 연합단체의

정관 또는 기부 행위 및 이에 준하는 규정(제 6조 제 2항에서 「정관등」이

라고 한다)를 첨부하 여, 후생노동대신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사내검정실시 규정은 다음의 각호에 명시한 사항을 기재한 것이어야 한

다.

1 대상 직종, 등급의 구분 및 검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 관한 사항

2 검정의 실시의 횟수, 시기 및 장소에 관한 사항

3 사내검정의 운영을 위한 조직에 관한 사항

4 시험문제의 작성 및 합격·불합격의 판정에 임하는 자에 관한 사항

5 합격자의 등록 및 증명에 관한 사항

6 검정의 수수료 및 그외 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

에 관한 사항

7 공정한 검정의 실시를 위한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8 그 외 사내검정의 실시에 관한 필요한 사항

(昭62勞告12·平一二告120·일부개정)

(후생노동성인정의 표시)

제 4조 인정을 받은 사내검정(이하 「인정사내검정」이라고 한다)에 대해

서는 「후생노동성인정」의 표시를 할 수 있다.

(平一二告120·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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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호의 신고)

제 5조 인정사내검정을 실시하는 사업주등(이하 「인정사업주등」이라고

한다.)은 사내 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칭호를 부여할 때에는 해당 칭호를 사

전에 후생노동대신에게 신고해야 한다. 해당 칭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동

일하다.

(平一二告120·일부개정)

(변경의 승인등)

제 6조 안정사업주등은 인정사내검정의 명칭, 대상직종의 명칭, 검정의 기

준 또는 사내검정실시규정을 변경하려고 할 때는 변경의 내용, 시기 및 이유

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 후생노동대신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2 인정사업주등은 사업주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명칭 또는 소재지를 사업

주의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의

명칭 혹은 소재지 또는 정관등을 변경한 경우는 지체없이 변경의 내용 및

년월일을 후생노동대신에게 신고해야 한다.

(昭62勞告12·平一二勞告120·일부개정)

(의견의 청취)

제 7조 후생노동대신은 인정을 하려고 할 때는 직업능력의 개발 및 향상

에 관한 사항에 관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다.

(平一二勞告120·일부개정)

(실시계획서등의 제출)

제 8조 인정사업주등은 각사업년도개시 후, 지체없이 다음에 명시된 서류

를 후생노동대신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년도의 인정사내검정의 실시계획서

2 전녀도에 관계된 결산에 관한 서류

3 전년도에 관계된 인정사내검정의 실시상황보고서

(平6勞告50· 제11조繰上, 平一二勞告120·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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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제출)

제 9조 후생노동대신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정사업주등에 대해서

인정사내검정의 실시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平6勞告50· 제11조繰上, 平一二勞告120·일부개정)

(사내검정의 폐지 신고)

제 10조 인정사업주등은 인정사내검정을 폐지했을 때는 지체 없이 폐지한

년월일 및 이유를 후생노동대신에게 신고해야 한다.

(平6勞告50· 제11조繰上, 平一二勞告120·일부개정)

(인정의 취소)

제 11조 후생노동대신은 인정사업주 등 또는 인정사내검정이 다음의 각호

중 한가지라도 해당될 때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 2조의 인정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을 때

2 제 6조 제 1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동항을 변경했을 경우

3 제 5조, 제 6조 제 2항 또는 제 8조부터 제 10조까지 규정하는 신고 또

는 제출을 게을리 했을 경우

(平6勞告50· 제12조繰上, 平一二勞告120·일부개정 )

(인정 등의 공시)

제 12조 후생노동대신은 사내검정을 인정한 경우는 인정사업주 등의 명

칭, 인정사업주 등의 소재지, 인정사내검정의 명칭 및 대상직종의 명칭을 관

보에 공시하도록 한다. 이들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 승인을 하거나 또는 신고

를 수리한 경우도 동일하다.

(昭62勞告12·일부개정, 平6勞告50· 제13조 繰上, 平一二勞告120·일부개

정)

(그 외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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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조 이 규정에 정해진 것 외에, 사내검정의 인정에 관해 필요한 사항

은 후생노동성 직업능력개발국장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平6勞告50· 제14조繰上, 平一二勞告120·일부개정)

개정문(1985년 9월 30일 노동성 고시 제 62호) 초

1985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0년 12월 25일 노동성고시 제 120호)초

(적용기일)

제 1 이 고시는 내각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00년 법률 제 88호)의

시행일(2001년 1월 6일)부터 적용한다.

(경과조치)

제 4 이 고시를 적용할 때, 고시 개정 전의 양식에 맞추어 기(旣) 제출된

신청서등은 개정후의 양식에 의해 작성된 신청서로 간주한다.

제 5 이 고시를 적용할 때, 이미 존재하고 있는 개정 전의 고시에 따라 정

해진 각각의 양식에 맞춘 신청서 등의 용지는 당분간, 필요한 개정을 한 후

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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